
회원가입문의 : 02) 829-7575(세리처리는 세무박사) FAX : 02) 718-8565, 인터넷으로 신청 : www.eanse.com
부산·경남 (051)642-3988/ 대구·경북(053)654-9761/ 광주·호남(011)9212-3837/ 대전·충청(010)3409-2427/ 수원·안산(010)5255-6116

기업
경영
자문
분야

고객이 제공받는 인적·물적서비스
① 재경전분야 상담·자문·컨설팅서비스(전화, Fax, 면담)

② 주·월간 정기간행물 우편 ③ on-line 인터넷과 Q&A

④ 조세법전 등 단행본 택배  ⑤ 동영상 강의  

회원명칭과 포함범위 및 매월회비(단위:만원)

재경고문
정회원

핵심기본
정회원

아카데미
준회원

저널구독
회원 상세내역과

탁월한 특장
월 100만원 연 66만원 연 54만원 연 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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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간안세재경저널(재경컨설팅·재무경영전략지) ○ ○ ○ ○ 명품주간컨설팅지

② 재경인터넷포탈서비스：www.eanse.com 클릭 ○ ○ ○ ○ 누구나 무제한 활용

③ 회계세무경영 동영상강의 400강좌 100시간 ○ ○ ○ ○ 전직원 교육훈련 활용 가능

④ 세무박사조세법전(단행본, 2도, 순한글, 3단대사) ○ ○ ○ 모든조세법률 3,500쪽 이상

⑤ 기업경영회계경리분개(재경회계실무, 계정과목 해설) ○ ○ ○ 재경분야실무전임직원용(월간 형태)

⑥ 기업경영조세전략(핵심세법요약, 세무신고와 처리) ○ ○ ○ 관리직 언제나 필수휴대품(월간 형태)

⑦ 국제회계나 일반기업회계기준(전직원 handbook) ○ ○ ○ 회계기준서·분개사례·재무제표(월간 형태)

⑧ 오늘 30분이내 Q&A의 온라인 문서 회신 답글 ○ ○ 온라인 상시 재무고문, 30분 내 ASAP 즉시 답신받음

⑨ 즉시전화·방문·Fax·E-mail 방법의 상담자문 ○ ○ 일시적 외부세무자문역할, 여러명 통화가능

⑩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전직원교육훈련·법무저널) ○  ○ 인사·총무·재무·노무·기업법무, 매월 특집

⑪ 365세무·회계수첩(재경실무자 세무관리핵심정보) ○  ○ 매일점검 핵심내용, 회계재경직 현장업무 휴대용

⑫ 회계사·세무사·재경컨설턴트·고문역 정규파견 ○ 각 회원·고객업무 특성에 가장 친숙한 전담 회계사 배정·정기방문 가능

④ www.eanse.com④ www.eanse.com

               재경인터넷포털

                   사이트 무제한 제공

① 주간 안세재경저널① 주간 안세재경저널

CEO·CFO·COO 등의

핵심 경영정보

② 오늘 ② 오늘 

30분내 30분내 

Q&AQ&A

            ③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③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

     전직원 교육훈련학습내용

인사·노무·법무정보

        ⑥ 즉시전화·방문·FAX·⑥ 즉시전화·방문·FAX·

    E-mail 상담자문 등    E-mail 상담자문 등

(스마트폰 상담 가능)

⑧ 기업경영회계경리⑧ 기업경영회계경리

실제거래사례 예시·계정과목

                         해설·재무제표 작성

⑩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⑩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중소기업회계기준 제공중소기업회계기준 제공
⑪ 민법 상법 등⑪ 민법 상법 등

(월간저널로 편집)(월간저널로 편집)

⑨ 회계세무재무경영강의⑨ 회계세무재무경영강의

  동영상 400강좌 100시간

     ⑦ 기업경영조세전략⑦ 기업경영조세전략

세법개요 실용 내용

⑤ 세무박사 조세법전⑤ 세무박사 조세법전

3단대사식·3500쪽·순한글

안세안세··안건안건

핵심기본회원

829-7575

안세회계법인+안건조세정보의 핵심기본자문회원(매월 5만원)

Online+Offline+Consulting알찬알찬

11가지 혜택11가지 혜택

세무

회계

경리

재무

자금

관리

기획

인사

총무

법무

재경

M&A

경영

교육

추가

단행본

·

필수

서적

특별상담

비공개

Q&A는

월 9만원
[세무박사
조세법전]

[세무회계
경영수첩]

[일반기업
회계기준]

(월간 형태) 

[기업경영
조세전략]

[중소기업
회계기준]

(월간 형태)

[상법 전문]
(월간 형태)

[민법 전문]
(월간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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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회계법인

02-829-7557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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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주간지名品

 

eAnSe.comeAnSe.com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경영박사

조세조세
저널저널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① 재무상태표
　② 포괄손익계산서
　③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④ 세무조정계산서
　　(회계사·세무사의 외부세무조정서명이 필수적임)
　⑤ 기타의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외감대상)

Flowchart of Accounting report and corporation tax return(see page 1)

기업의 회계결산
완료(1월~2월중)

이사의 재무제표작성과 
이사회승인

회계법인과 감사인의 외감법
 적용 회계감사(2~3월 중)

재무제표는 비교식이 원칙임.
필수첨부서류
(①, ②, ③, ④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무신고가산세 부과 가능)

결산확정
(늦어도 3월중까지)

법인세법상의 재무상태표
신문공고 의무규정은 삭제

· 과세표준신고와 세액납부
  (신고는 매년 3월 31일까지)
    *올해는 4월 1일까지
·분납(1개월) : 4월 30일까지
  (중소기업은 5월 31일까지)

회계사의 회계 감사
보고서 제출 마감

·IFRS 연결재무제표 
 제출
·회계감사인선임
 계약(2.14.까지)
·감사계약체결
 금감원·한공회보고
 (2주일 이내인 
   2. 28.까지)
  단, 3.15.까지 
  계약보고시 
  지정안함

상법상 내부감사의
검토와 감사보고

·주주총회, 사원총회의 결산보고서 승인(상법절차에 의함)

· 200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재무상태표 신문
공고 의무 없으며, 가산세 등 불이익도 없음(그러나 상법이나 정관
에 재무상태표의 공시의무규정은 있으므로 상법상으로는 재무상
태표 공시가 원칙임 : 신문공고나 회사 홈페이지 전자공시 등 여러
방법 활용가능)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즉 3월 31일까지임)

· 증액수정신고 :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전까지는(언제나 가능)

· 감액경정청구 : 적법신고기한 경과후 3년내(2006년분부터)
　: 종전은 2년내이었으나 2006년분부터 3년으로 연장되어 
　  납세자 편익이 높아짐.

누락, 오류, 탈루 사항은 회사가 추후 수정 가능함.
(세무서가 보정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세
무
조
정

과소신고
이었다면

과다신고
이었다면 

    재경팀 업무지침재경팀 업무지침

① 2024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세와 각종 재무보고서류의 작성

    ·세무조정신고·납부절차 관계도 개요

② 2024년 사업연도 법인결산에서 당장의 법인세절세와 나중으로 과세

    이연하기 위한 각종 점검내용 요약

「 2024 사업연도 귀속 「 2024 사업연도 귀속 

법인결산 회계해설과  법인결산 회계해설과  

법인세 신고서법인세 신고서··세무세무
조정계산서  작성사례  조정계산서  작성사례  

    최종점검표(Checklist)  」    최종점검표(Checklist)  」

 경영관리 임직원 재경컨설팅

•2024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사례 해설

-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및 가산세관련 
  보완서류(법인세법 제116조)
-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사례
  (사업연도 2024. 1. 1~12. 31)
-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
  조정 개요
- 조정사례와 구체적 서식작성실무
-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
- 2024년 12월말 세무결산환율표

 조세전문가의 세무컨설팅

•법인세 신고 및 조정계산서 작성관련 
  공통점검사항

- 일반 절차 및 세무신고 관련서류 범위
- 세무계산상 손금인정받기 위해 결산
  재무제표에 반영(결산조정)해야 하는 사항
- 2024년 법인세 신고서 작성시 2023년과 
  달라진 핵심요약

•2025. 3월의 법인세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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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02) 829－7575
  팩스：02) 718－8565
• 부산·경남
  전화：051) 642－3988
  팩스：051) 642－3989
• 대구·경북
  전화：053) 654－9761
  팩스：053) 627－1630
• 대전·충청
  전화：010) 3409－2427
  팩스：042) 526－1686
• 수원·안산
  전화：010) 5255－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198993－13－001

· 발   행   인 ： 이 윤 선
· 제            작 ： ㈜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④  즉답(010-2672-2250)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⑧ CEO·CFO 경영에세이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긴 급 시 사 해 설 세액공제·감면 및 준비금 등 각종 법인세 절세혜택항목 점검표 2

세 무 컨 설 팅  Ⅰ 법인세 신고 및 조정계산서 작성관련 공통점검사항 8

세 무 컨 설 팅  Ⅱ 202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사례 해설 24

1.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및 가산세관련 보완서류

2.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사례

3.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조정 개요

4.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5. 퇴직연금 부담금 등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방법

6.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7. 대손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사례

8.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조정	

9.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10. 업무무관부동산 등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11.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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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조정항목별 소득처분방법과 구체적 사례

17.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작성

18. 최저한세 조정계산 사례

19.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조정계산서 작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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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감면 및 준비금 등 ·

각종 법인세 절세혜택항목 점검표

법인세 면제 및 감면세액 계산방법1.  : 매년 세액 면제감면공제신청서 제출 필수· ·

구      분 면제 감면 소득의 범위· 면제 감면의 방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① 

법인세 감면
조특법    ( §6)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서 창업하는 중소기업('18.5.29. 
이후 수도권 내 창업한 청년창업
기업 포함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로 지정받은 법인

㉡창업 후 년 이내에 벤처기업으3
로 확인받은 기업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3
은 중소기업으로서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 기본감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 )
후 년간 법인세 감면4 50% 

  * 이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18.5.29. 
년창업기업 년간 : 5 100%

  * 이전 청년창업 중소기업 최초로 소'18.5.28. : 
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년간 그 이2 75%, 
후 년 2 50%

  * 이후 창업한 대상기업 중 신성장 서비'18.1.1. 
스업 영위기업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연: 
도와 그 후 년간 그 이후 년 2 75%, 2 50%

  * 이후 창업한 수입금액 천 만원 '18.5.29. 4 800
이하 기업 수도권 외 수도권 내 : : 100%, : 
50%

- 추가감면 전년대비 고용증가율 업종별 최( ) ×1/2(
소고용인원 충족)

중소기업 등 특별세② 
액감면 조특법 ( §7)

 * 이후 최2005. 1. 1. 

초 개시사업연도분부터 

본점기준에서 사업장기

준으로 변경 본점이 수(

도권 안에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것으로 간

주)

-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
 구분 소재지 업종 감면

율

소기업

수도권
제조업 등 20

도소 의료업, 10
통관대리 등 10

수도권 외
제조업 등 30

도소 의료업, 10
통관대리 등 15

중기업

수도권 지식기반산업 10

수도권 외
제조업 등 15

도소 의료업, 5
통관대리 등 7.5

한도 기본한도 억원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인* ( ) 1 - 1

당 백만원5×
기술이전에 대한 ③ 

과세특례 조특법 (
§12 , )①③

-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등을 , , 
내국인에게 이전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
로서 발생하는 소득

- 해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

- 해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5%

연구개발특구에 입④ 
주하는 첨단기술기
업 등에 대한 법인
세 감면 조특법 ( §12
의2)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
업 및 연구소기업

- 소득 발생 후 년간 그 후 년간 3 100%, 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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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도입에 대한 ⑤ 
법인세 감면   
조특법    ( §20)

-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
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
가

-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감면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⑥ 
이자소득면제   
조특법    ( §21)

- 국가 등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
시채권의 이자 등

- 국가 등이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
권을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국외에
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면제100%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⑦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조특법    ( §62)

- 이전공공기관이 본사를 혁신도시 또
는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
도차익

- 성장관리권역에 본사가 소재하는 이
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
전하는 경우

-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하고 년 거치 년, 5 5
간 균등액 이상을 환입

-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
연도와 그 후 년은 그 다음 년은 2 100%, 2

감면50% 
 * 감면대상소득 과세표준 이전 본사근무인: ×

원 비율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⑧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등 조특법( §63)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년 중소기업 3 (
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2 ) 

추고 사업을 한 기업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중소기업은 수도권과(
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함에 따른 ) 
이전 후 공장소득
본사가 함께 있는 경우 같이 이전  *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 
도와 그후 년 년 은 그 다음 6 (4 ) 100%, 3
년 년 은 감면(2 ) 50%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⑨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법( §63
의2)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 서비스업- , , , 
무점포 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영
위하는 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본사 
이전에 따른 소득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 
도와 그후 년 년 은 그 다음 년6 (4 ) 100%, 3
년 은 감면(2 ) 50%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⑩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64)

- 농공단지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나주일반 혁신 김제지평선 장흥바이, ･ ･
오 식품 북평국가 일반 강진 정읍 , ･ ･ ･
첨단과학 동함평 세풍일반 단계 담(1 )･ ･ ･
양일반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에 ･
입주하는 중소 기업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후 - 4
년간 법인세 감면50%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⑪ 
인세 면제
조특법   ( §66)

영농조합법인- 
개정시 조합원당 수입금액   * 2014.1.1. 

억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 소득 6

분을 과세로 전환 이후 개시 (2015.1.1.

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 (1,200
만원 조합원수 사업연도월수 한도× × /12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⑫ 
인세 면제 조특법( §67)

영어조합법인- 어로어업소득 만원 조합원수 사- (3,000 × × 
업연도월수 한도/12 )
어로어업소득외의 소득 중 만원 조- (1,200 × 
합원수 사업연도월수 한도× /12 )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⑬ 
법인세 면제 조특법( §68)

농업회사법인- 
개정시 수입금액 억원  * 2014.1.1. 50

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 소득분을 
과세로 전환 이후 개시하(2015.1.1.
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기타 작물재배업 소득 억 원 한도- 50：
부대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최초로 소- ：
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년간 법인세 4

감면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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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
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의( §85 6)

사회적기업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 
한 소득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 

득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후 - 2
년은 그 다음 년은 감면100%, 2 50% 
억원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상시근로  (1 + 

자 수 만원 한도× 2,000 )
최저한세 적용 제외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⑮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 §96)

- 내국인이 임대주택을 호 이상 임1
대한 경우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
득

호 임대 감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 1 : 30% (
택등 75%)
호 이상 임대 감면 장기일반민간임- 2 : 20% (

대주택등 50%)

⑯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의( §99
9)

-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 내 창업
하는 기업으로 지정기간 내 창업기
업

년간 감면 그 이후 년간 감- 5 100% 2 50% 
면
중견 대기업은 다음 한도 투자누계액 - : ･

상시근로자 수 만원 청년 등 50% × 1,500 (＋ 
만원2,000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⑰ 
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의   ( §104 24)

- 내국법인이 국외 개성공업지구 포(
함 에서 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을 ) 2
국내 수도권 밖 로 이전하여 창업하( )
거나 사업장 신설하고 국외 사업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등 일정요건 
충족

완전복귀①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 - 
도와 그다음 개 과세연도 법인세4 → ：

감면100% 
다음 개 과세연도 - 2

법인세 감면   50% → ：
부분복귀② 
비수도권 년간 년간  - ( ) 5 100% 2 50%
수도권 년간 년간  - ( *) 3 100% 2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제주첨단과학 ⑱ 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의   ( §121 8)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정보통신서· , 
비스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 
련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년3
법인세 감면  100% → ：

- 다음 년내 종료 과세연도2
법인세 감면  50% →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⑲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의   ( §121 9)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
역 입주기업의 해당 구역 사업장
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의 해당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
득

에 대한 감면㉠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년3

법인세 감면  100% → ：
- 다음 년내 종료 과세연도2

법인세 감면  50% → ：
에 대한 감면㉡

- 의 를 각각 감면1/2㉠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⑳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의   ( §121 17)

㉠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
역 지역활성화지역 박람회장 조, , 
성사업구역 에서 창업 또는 사업)
장 신설 시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
하는 소득

㉡ 기업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구(
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 , , 
특구 시행자의 해당 개발사업에) 
서 발생한 소득

에 대한 감면㉠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년3

법인세 감면  100% → ：
- 다음 년내 종료 과세연도2

법인세 감면  50% → ：
에 대한 감면㉡

- 의 를 각각 감면1/2㉠

◯2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 
자

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조의   ( §121 20)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그 지구에서 사업
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투자금·
액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년3
법인세 감면  100% → ：

- 다음 년내 종료 과세연도2
법인세 감면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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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금융중심지 창업기업등 
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의   ( §121 21)

- 금융중심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
외 내에서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기 ) ·
위해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여 
해당 구역안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
에서 발생하는 소득

 * 이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2010. 5. 14. 
사업장을 신설하는 법인부터 적용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년3
법인세 감면  100% → ：

- 다음 년내 종료 과세연도2
법인세 감면  50% → ：

첨단의료복합단지⑳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의   ( §121 22)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 
보건의료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 - 
식품산업 등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
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년3
법인세 감면  100% → ：

- 다음 년내 종료 과세연도2
법인세 감면  50% → ：

◯21 외국법인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의 법인세 감면   
조특법 의   ( §141 2)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
에서 제조하거나 양도받은 재고자산
을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에 소재
하는 물류시설에 보관 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 법인세법 제 조제 항에 따른 법인세 면제98 1

이후 지역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입주하는 법인은 다음 금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 감면 * 2019.1.1. , 

대상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제주 투자진흥지구 첨단과학기술단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 ) , , , , , ･
러스터

투자누계액 상시 근로자 수 만원 청년 및 서비스업 근로자 만원   - 50% + 1,500 ( 2,000 )×
감면기간 최저한세 적용 제외 그 외 감면기간 최저한세 적용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100% ( ), ( ) : 2020.1.1.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어느 법인이나 쉽게 적용가능한 것 발췌함2. ( )

구    분 관련규정 공  제  금  내  역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 

§10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개발비 최대 × ･
매출액 대비 신성장 30% 20% + ( R&D〔

비중 배× 3 〕
 *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최대 

40%(25%+ )α

신성장동력연구개발 원천기술연구개발, ×
최대 매출액 대비 신성장 40%[30%+(

비중 배R&D ×3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최대 × 40% 
수입금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30%+ (

비중 배R&D × 3 )]
위 해당 선택않은 경우·

중 많은·① ② 것 선택
직전년도 발생액 초과금액×25%①
당해연도 비용 기본 최R&D × 0% + ②

대 매출액 대비 비중의 2%( R&D 1/2)〕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최대 × 50% 
수입금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40%+(

비중 배R&D × 3 )]
위 해당 선택않은 경우·

중 많은 것 선택·① ②
직전년도 발생액 초과금액×50%①
당해연도 비용R&D ×25%②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공제율 단계적 인하
  - 중소기업 졸업이후 유예기간 포함( ) 3

년간 그 이후 년간 15%, 2 10%
※중견기업 공제율 신설

이후 개시 과세연도('13. 1. 1. )
중 많은 것 선택·① ②

직전 년 연평균 발생액 초과금액2 × ① 
40%
당해연도 비용R&D ×8%② 

중견기업 조특영 ( §9 )☞ ④
중소기업이 아닐 것1.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업종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충족3. 
직전 년 평균 매출액 천억 미만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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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의§7 4

중견 중소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견 중소기업에 구매대금 · ·◦ 
지급한 경우

지급기한 일내 지급금액   - 15 × 0.5%
지급기한 일 일내 지급금액   - 16 30 × 0.3∼ ％
지급기한 일 일내 지급금액   - 31 60 × 0.15∼ ％
세액공제 한도 법인세의     * 10%：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
위한 출연금 세액공제

조특법 
의§8 3

출연금액×10%◦ 
  - 출연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의§12 3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볍
의§12 4

주식 등의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조특법§19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15%◦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법§24 공제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단 토지 건물 차량 비품 등 제( ) ( , , , ◦ ① ･
외 일부 유형자산 제외 과 무형자산 ), ( )② ①
공제방식 기본공제( ) (◦ 1 추가공제 직전 년 평균 투자액 /7/12%) ( 3＋

초과분 × 10%) 
◦ 신산업 지원 강화 신성장 원천기술 관련 투자는 기본공제( ) ･

(3/8/14% 추가공제 직전 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 ) ( 3 × 10%) ＋
◦ 국가전략기술 지원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는 기본공제( ) 

추가공제 직전 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 (15/15/25%)+ ( 3 × 10%)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조특법
의§25 6

기본공제 추가공제(5/10/15%)+ (10/10/15%)∙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24.1.1.

이전 발생분은 기본공제율 적용  ** ’23.12.31. 3/7/10%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의§29 4

직전 년 임금증가율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3 ×5%◦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 10%, 20%)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증가액의 ◦ 
합계 중견기업 중소기업 ×5%( 10%, 20%)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만 

적용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의§29 7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인당 아래 금액1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450 - -
청년정규직, 

장애인근로자 등 1,100 1,300 800 900 400 500

*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대기업 년 중소 중견기업의 2 , ･
경우 년 적용3



각종  법인세  절세혜택항목  점검표

2025·03·12 www.eAnSe.com 7

통합고용세액공제
년 및 년 * ’23 ’24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와 기존 ‘ ’

고용증대세액공제‘ ’
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 예시 통합고용 ( : &
고용증대 중복 적용 불가

조특법
의§29 8

기본공제￭
고용증가인원 인당 세액공제액: × 1

구 분
공제액 단위 만원( : )

중소 년(3 ) 중견
년(3 )

대기업
년(2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 
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60 , 

등
1,450 1,550 800 400

청년 범위 세* : 15~34

추가공제￭
인원수 인당 세액공제액 년: × 1 (1 )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 )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 1,300 900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의§30 3

연간 임금감소 총액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 보전× 10% + ◦
액 × 15%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 
의§30 4

전년대비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
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액 중 청년 세 경력단절여성 상시(15 34 ), ∼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순증인100%, 
원의 사회보험료 신성장서비스업 50%( 75%)

고용이 감소된 경우 잔여기간 공제배제 및 공제세액 납부   * 

전자신고세액공제 조특법 
의§104 8

직접 신고 만원 납부할 세액 한도2 ( )◦ ：
세무대리인 대행 세무대리인 본인의 소득 법인세 신고 월이 속하◦ ： ･
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동안 법인세를 신고 대행한 경우 
납세자 인당 만원 부가가치세 신고대리에 따른 세액공제를 포1 2 (
함하여 만원 한도 세무 회계법인은 만원 한도300 , 750 )･

기업의 운동경기부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의§104 22

취약종목의 운동경기부 운영비용에 대해 창단 후 년간 세3 10% ◦ 
액공제 
장애인 운동경기부 운영비용에 대한 창단 후 년간 세액공5 20% ◦ 
제 
이스포츠경기부 창단기업에 대해서도 년간 운영비용 세액공3 10%◦ 
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의§104 25

수요자에 한해 공급가액의 ◦ 0.3 세액공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의 한도   * 10%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의§104 30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 × 1%◦ 
직전연도 대비 증가분   + × 3%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의 한도  * 10%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의§122 4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이 있는 경우 다음의 하나의 비율을 선◦ 
택하여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전년 초과금액의 또는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에   * 50% 5%

상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의§126 6

성실신고 확인 지급수수료 비용 만원 한도× 60%(150 )◦

동일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중복되는 경우는 선택 적용 조특법 참조( 127 )☞ §



8 안세재경저널공인회계사조세저널· 구독신청상담   ( · 829-7575)  2025·03·12

국세청 발간 년 법인세신고안내 세무조정신고서 작성요령 서적에서 핵심사항일부를 발췌하고 일부는 안건조세정2025 ( ) 

보의 발간물 저널 총서 법전 과 혼합 저술함 법인세신고안내 국세청 발간 전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원문 총분량 약 ( · · ) . ( ) (

쪽이며 전부분 클릭하여 참조 출력 가능 그대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700 , ) . 편집부－

년 월말 법인결산과 세무신고관련 변경 개정 핵심 검토   1. 2024 12 · · checklist

1. 일반 절차 및 세무신고 관련서류 범위 미제출시 가산세 해당액의 등 있음[ ( 1% ) ]

①신고납부제출마감일 년 월 일 월요일 회사자기조정이나2025 3 31 (： ⊕회계사 세무사외부조정 ·
모두)

②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 및 내부거래상계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③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액면가 억 미만이라도 보유주 시가합계액이 억 이상인 ( 3 , 100

경우라면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
④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함에 있어 부당한 신고위반 가산세는 세율로 중과세 적용하며40%

일반과소가산세는 ( 20%), 미납부관련 가산세 하루 만분의 연 적용10 25( 9.13%)
회계사 세무사의 외부세무조정계산서 미첨부시 미신고 간주 법인세법 동시행령   · ( §60, － 
§97 )⑦

⑤주권상장 코스닥법인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주식변동상황만 주식양도명세서에 기재하·
여 제출함.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서 작성시 유의할 사항 요약 주요 개정 내용 포함2. 2024 (2025 )

맻 뫰�캧. 
법인세율(1) 

과세표준
이후2023. 1. 1.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후2018. 1. 1. 

개시하는 사업연도

2012. 1. 1.∼

2017. 12. 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010. 1. 1~2011. 

12. 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억원 초과3,000 24% 25%
22%

22%억원 초과200 21% 22%
억원 억원 이하2 ~200 19% 20% 20%

억원 이하2 9% 10% 10% 10%

 * 조특법 의 조합법인 등은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72 2025. 12. 31 9% 

다만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적용   ( , 2015. 1. 1. 20 12% )

법인세 신고 및 조정계산서 작성관련 공통점검사항

세무컨설팅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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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율◦ 

구 분 과세표준 년 이후2014 년2013
년2011 ~

년2012
년2010 년2009

중소기업 유예기간 년 포함4 7% 7% 7% 7% 8%

일반기업

유예기간 이후 년차1~3 8% 8% 8% - -
유예기간 이후 년차4~5 9% 9% 9% - -

억원 이하100 10% 10% 10% 10%
11%

천억원 이하1 12% 12% 11% 11%
천억원 초과1 17% 16% 14% 14% 14%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 §2 ) ①

용제외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조특법 (2014. 1. 1. , §132 )①②․
   * 지역특구조특법 의 및 의 에 대한 감면 적용시 감면기간에는 최저한세 적용 제( §12 2 121 8, 9, 17, 20~22) 100% 

외 감면기간에는 최저한세 적용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50% ('20.1.1. )

뺓 쨓싗탗 핳퍷  켳쪐먗혐 뺯풤. 
조세제도 합리화(1)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잉여금 범위 확대 법령( §12)① 
과세되는 의제배당 범위 확대 ◆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상환주식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주식 의     - ( )
주식발행액면초과금 발행가액 액면가액 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과세되는 잉여금의 ( - )
범위에 추가함

이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 ’24. 2. 29.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 시 과세범위 합리화 법법( §18)②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하는 경우 익금에 해당 3% ◆ 

배당이 불가능한 재평가적립금 감액을 통한 배당이 익금불산입 제외대상이라는 점을     - 
명확히 하고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시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에 포함된 재평가, 3% 
적립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에 대해서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됨

이후 감액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 ’24. 1. 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법법 의 법령 의( §18 2, §17 2)③ 
이중과세의 위험이 없는 배당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 

재평가적립금 합병 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 을 감액하여 받은 수입배당금과     - 3% ( )･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금액 및 자기주식보유법인이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됨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 ’24. 1. 1.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계산방법 명확화 법령( §72)④ 
자본을 환급받는 경우 장부가액 조정 명확화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은 종전장부가액에서 감액배당 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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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으로 조정함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조특법 의 조특령 의( §100 14 18, §100 18)④ ∼
자펀드에 투자하는 모펀드에도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기업의 주주는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 
자펀드에 투자하는 모펀드1)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중과
세 해소2)

기업구조혁신펀드 호 등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에 한하여 허용     1) (4 ) (PEF)*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개인이 아닌 자로 전문투자자 등으로만 구성된 자만       * 

을 사원으로 하는 투자합자회사로 투자자의 총수가 인 이하인 것100

최초 출자자과세 모펀드비과세 자펀드비과세 허용     2) ( ) ( ) ( ) → → 

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23. 12. 31.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합리화 조특령( §65)⑤ 
수입 농산물의 유통 판매소득은 법인세 감면 소득 범위에서 제외 ◆ ･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소득 범위에서 작물재배업 외 소득 년간 감면 의 범   - (5 50% )
위에서 수입 농산물의 유통 판매 소득은 제외하여 감면 소득 범위 명확화･

이후 수입 농산물을 유통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 ’24. 1. 1. ･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조특법( §66 68)⑥ ∼
조세특례 적용대상 합리화 ◆ 
영농 영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적용 대상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 「･ ･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 」 ･
등록 요건 규정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24. 1. 1. 

일자리 창출 지원(2) 
통합고용세액공제 조특법 의( §29 8)①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로 개5 ‘ ’❖
편*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23.1.1. 

고용지원 세제 단순화   - ( ) 유사 제도 통합 및 지원체계 일원화를 통해 지원 실효성 및 납세편
의 제고
청년 고용 활성화 청년 연령 범위를 세 세 세 세로 현실화   - ( ) 15 ~29 15 ~34→ 
취약계층 지원 및 일가정 양립 강화 정규직 전환자 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 복귀자에    - ( ) , , 
대한 고용 지원 확대

종 전 개 정

고용증대 세액공제 모든 기업( )① 
고용증가인원 인당 세액공제액: × 1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기본공제￭
고용증가인원 인당 세액공제액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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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및 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 ’23 ’24 ‘ ’ ‘ ’ ‘

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예시 통합고용 고용증대 중복 적용 불가’ ( : & 

정규직 근로자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의( §29 8)② 
정규직 전환 지원 ◆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전년대비    - ’23.6.30. ’24.12.31.
상시근로자 수 유지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정규직 전환인원당 만원 중견기업은 , 1,300 (

만원 세액공제900 ) 
다만 정규직 전환 후 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세액 추징   - , 2

일몰연장       * ( ) ’24. 12. 31.

고용유지 중소 중견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의( §30 3)③ ･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유도 ◆ 
중소기업 위기지역 의 중견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아래    - , 1) 2)
금액 공제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1) , ,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인당 임금총액은 감소     2) 1
공제금액 임금감소액 임금보전액         * = ( × 10%) + ( * × 15%)

시간당 임금이 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그 증가분         * 105%

일몰연장         * ( ) ’26. 12. 31.

구 분

공제액 단위 만원( : )
중소 년(3 ) 중견

년(3 )

대기업

년(2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세 , 60

이상 등
1,100 1,200 800 400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 )② 
고용증가인원 년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공제  : (2 ) × × 
율 일반 청년 경력단절여성 ( 50%, * 100%)･

청년 범위 세     * ( , ): 15~29① ②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중소 중견 경력단절여( , ) : ③ 
성 채용자 인건비 년 공제율 중소 중견 (2 ) × ( 30%, 
15%)

구 분

공제액 단위 만원( : )
중소 년(3 ) 중견

년(3 )

대기업

년(2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세 , 60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청년 범위 세 세 * : 15 ~34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중소 중견( , )④ 
정규직 전환 인원 년 공제액 중소 만원  : (1 ) × ( 1,000 , 
중견 만원700 )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중소 중견( , )⑤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년 공제율 중소   : (1 ) × (

중견 30%, 15%)

⇒

추가공제￭
인원수 인당 세액공제액 년: × 1 (1 )

구 분
공제액 단위 만원( : )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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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자 대체인력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보완 조특령( §26④ 
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운용의 합리화 ◆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에 대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출산휴가자와 대체인력을 각각 명   - 1
으로 계산하였으나 출산휴가자와 대체인력을 상시근로자 명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개정 , 1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한정하여 적용( )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24. 2. 29. 

투자활성화 지원(3)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행 조특법( §24)① 

통합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건물 구축물 차량 등 ( ) ( , , ①￭
제외 유형자산 제외 및 무형자산 ), ( ) ② ① 
공제율 기본공제 추가공제 직전 년 ( ) (1/3/15%)+ ( 3￭
평균 투자액 초과분 × 3%~4%)

구 분 기본공제 추가
공제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3신성장 원천･

기술 3 6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15 15 25 4

공제대상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과 동일 ( ) ￭
적용대상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 ) ’25.1.1.￭
경우에 적용 
공제율 상향 기본공제 추가공제( ) + ￭

구 분 기본공제 추가
공제대 중견 중소 

일 반 1 7 12
10신성장 원천･

기술 3 8 14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15 15 25 10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의( §25 6)② 
콘텐츠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 
기본공제 국내외에서 발생한 내국인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중소기업은 중견   - ( ) 15%, 
기업은 대기업은 의 공제율 적용 이전 발생분은 적용10%, 5% (’23.12.31. 10%, 7%, 3% )
추가공제 국내 제작비 비중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중견 대기업은    - ( ) * 15%, 

추가공제 적용10% 
전체 촬영제작에 든 비용조특칙 별표 의 제 호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상      * ( 8 9 2 ) 80% 

인 경우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

구 분
공제율 

⇨

최대

공제율기본 추가 

대기업 5 10 15
중견기업 10 10 20
중소기업 15 15 30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24. 1. 1. 



법인세  신고  및  조정계산서  작성관련  공통점검사항

2025·03·12 www.eAnSe.com 13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의( §25 7)③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투자 지원 ◆ 
중소 중견기업이 까지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중 영상콘   - 2025.12.31.･
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의 를 최초 상영 공개일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청산일 중 더 3% ･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제
동일한 영상콘텐츠에 대해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되는 내국법인 제작사 은 제외   - ( )

이후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24. 1. 1.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 추가 조특령 별표 의 칙 별표 의( 7 2, 6 2)④ 
바이오의약품 분야 신설 및 세부기술 사업화시설 추가 ◆ ･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기술 등 개 기술 및 바이오 신약 제조시설 등 개    - 8 4
사업화시설을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추가

이후 비용을 지출하는 분 또는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23. 7. 1. R&D 

신성장 원천기술 대상 확대 조특령 별표( 7)⑤ ･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핵심광물 정 제련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등 추가 , ◆ ･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24. 1. 1. 

민간벤처모펀드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허용 조특법 의* ( §13 2)⑥ 
민간 투자금을 모집하여 창업 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      * ･

투자 여력이 있는 법인의 벤처기업 투자 유도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간접츨자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와 주식 등     - 5%
취득가액의 직전 년 평균 대비 증가분의 를 합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신설3 3%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24. 1. 1. 

기술이전 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⑦ ･
기술이전 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기한 년 연장 3 (’23.12.31. ‘26.12.31.) ◆ → ･

연결납세제도 합리화(4)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법법 법법 의( §2, §76 8)① 
연결납세 지분율 완화 ◆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이상 지배 연결지배 하는 다른 내국법인    - 90% ( ) *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상 지배하는 경우 포함        * 90% 90%❶
자기주식 제외 우리사주 스톡옵션은 발행주식총수의 이내 제외, 5% ❷ ･

내국법인이 자법인을 새로 이상 지배 연결지배 하는 경우 이상 지배 연결지    - 90% ( ) 90% (
배 가 성립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자법인 추가)
내국법인이 자법인을 이상 지배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연결사업연도부터 배제    - 90%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24.1.1. 

연결지배 간접보유 비율 계산방법 규정 구체화 ◆ 
간접보유 해당 연결지배 관계인 내국법인 연결가능자법인 을 통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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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
간접보유비율 계산 방법 연결가능자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비율    - : ( ) × 
연결가능자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비율( )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24. 1. 1.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대상 자산 범위 합리화 법령 의( §120 18)② 
연결법인 간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지원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게 양도함에 따    - 
라 발생한 연결법인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양
도손익이연자산의 범위에 외국법인의 주식 보유 주식 등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 한(
정 을 추가하여 연결법인 간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지원)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4. 2. 29. 

연결모법인 합병 시 구분경리 예외적용 명확화 법법( §113)③ 
납세 편의 제고 ◆ 

연결모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구분경리 생략     - 
허용

연결납세방식 조기 포기 허용 예외사유 신설 법인세법 제 호 부칙 제 조의( 19193 15 2)④ 
연결범위 변경에 따른 납세자 과세제도 선택권 부여 ◆ 
연결대상법인 확대에 따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완전자법인이 아닌 법인이     - ’24.1.1.
연결납세대상에 포함된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업연도 개시 후 2
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 법법 의 본문 예외 단서 조항 ( §76 10 , ① 
미적용)
다만 이후 연결자법인이 새롭게 연결집단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    - , ’24.1.1.

연결법인 해산 시 연결법인 변경신고 기한 합리화 법인세법 제 호 부칙 제 조( 19930 10 )⑤ 
해산 시 신고기한 추가 법법 의 ( §76 12)◆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    - 
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 경
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개월 이내에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1
장을 경유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

이후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24. 1. 1. 

연결법인간 연결소득 배분방법 보완 법령 의( §120 17 )⑥ ④
연결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연결법인간 연결소득 배분방법 보완 ◆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계산방법 추가 중 선택    - ( ,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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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이 있는 법인간 소득크기에 비례 배분 ① 모든 연결법인간 소득 결손금 크기에 비례 배분/② 

* ×Ⓐ

연결법인의 수정소득금액**
보다 큰 경우 한정(0 )

연결법인의 수정소득금액 합계액 보다 (0
큰 경우 한정)

×Ⓐ 
연결법인의 수정소득금액 연결수정결손금/

연결법인의 수정소득금액과 
연결수정결손금 합계액(= )Ⓐ

연결집단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연결 세무조정 내부거래손익 제거   * : ** , Ⓐ
연결자법인 개별귀속세액이 보다 작은 경우의 납부 규정 신설 법법 의 0 ( §76 19 )◆ ③

연결자법인의 개별귀속세액이 보다 작은 경우 연결모법인은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 0
해당 연결자법인에게 지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4. 1. 1. 

연결법인간 결손금 대가에 대한 정산규정 정비 법법 의 법령 의 의( §76 19 , §120 17 , §120⑦ ⑤ ④
의22, §120 26)

연결법인간 과세형평 제고 ◆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이전받은 연결법인에 대한 정산금은 해당 결손금을 이전받    - 
기 전의 소득금액 등을 기초로 과세표준 및 세율을 조정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결손금을 이전한 연결법인에 대한 정산금은 해당 결손금을 이전하기     - 
전과 후의 세액 차이에 결손금 이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각 연결사, 
업연도 결산 전에 해당 연결법인의 주주가 동의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산금을 으로 ‘0’
할 수 있도록 함
연결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

결손금을 공제한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➊
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조정연결세율        = ( × )

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각 연결법인의 연결조정 후 소득 각 연결법인의 연결조정 후 소득에서 공제된 해당 법인   : –

의 이월결손금등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
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의 합계액   : 

조정 연결산출세액 ￭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에 대해 법제 조제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 55 1

조정 연결세율 ￭
조정 연결산출세액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 ÷ 

결손금을 지급한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➋
연결산출세액 조정 연결산출세액= ( )– 
해당 연결법인의 결손금 연결집단 전체 결손금× ( */ )

연결소득금액 및 연결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된 결손금 중 해당 법인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한 이월결          * 

손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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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공제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진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➌ ･
의 금액 의 금액       = + ➊ ➋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
연결모법인에 지급하는 정산금      ➊

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조정 연결세율         = ( × )
연결모법인으로부터 배분받은 정산금      ➋
조정 연결산출세액 해당 연결법인의 결손금 연결집단 전체 결손금      = ( ) × ( */ *)
연결소득금액 및 연결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된 결손금 중 해당 법인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한 이월결손         * 

금 제외

정산금을 으로 할 수 있는 경우    0▸
완전자법인만으로 연결납세를 적용하는 경우      ➊
연결법인 외 주주가 동의하는 경우      R01-01 ➋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24. 1.1. 

손금 범위 확대(5) 
근로자 출산 양육 지원 법령( §19)① ･
근로자 출산 양육 지원금액 손금인정 근거 마련 ◆ ･
임원 또는 직원의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위해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   - 
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손금항목에 추가

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24. 2. 29.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 확대 법령( §19)② 
손금 인정범위 합리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를 직접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 100% ･
에 대한 인건비의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하던 것을 모든 기업에 대해 손금을 인정하는 한편 인건비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원
천징수된 경우 손금 산입하도록 개정

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24. 2. 29.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조특법 조의( §104 33)③ 
해외수주지원 및 해외진출기업의 대손위험 완화를 위해 해외건설자회사를 둔 국내건설  ◆ 
모회사의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적용요건 아래 조건 까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   - ( ) ~ ⅰ ⅳ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 지분율 이상 에 지급한 대여금     ) ( 90% )ⅰ
회수기일 이후 년 이상 경과     ) 5ⅱ
해외건설자회사의 사업에 사용했을 것     ) ⅲ
대여금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ⅳ

손금한도 요건을 충족하는 대여금의 기말채권잔액 해외건설자회사의 해당 차입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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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순자산 장부가액 손금산입 비율*] × **
자산총액 해당 차입금을 제외한 부채총액      * –
연도별 손금산입 비율 매년 상향     ** : 10% 

연도 년 2024 년 2025 년 2026 ~ 년 이후2033
비율 10% 20% 30% ~ 100%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 ’24. 1. 1. 

징벌적 손해배상금 범위의 현행화 법령( §23)④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인정 합리화 ◆ 
손금불산입 대상인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법률상 근거 규정을 현행화하기 위해 남녀고    - 
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둥을 추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금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상 손해배상     - 
배수를 기준으로 손금불산입 금액을 산정
실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    - 

손금불산입액 = A ×
B-1
B

지급한 손해배상금A: 

실제 발생한 손해액 대비 손해배상액의 배수 상한B: 

이후 지급하는 손해배상금부터 적용        * ’24. 2. 29.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 법령( §64)⑤ 
국고보조금 간 형평성 제고 ◆ 
내국법인이 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 
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 상당액을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보조금 대상 법률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 따라 ‘ ’
지급받는 경우를 추가하여 국고보조금 간 형평성을 제고함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24. 1. 1. 

신협공제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 법령( §57)⑥ 
공제사업 간 과세형평성 제고 ◆ 
법인세법 제 조에서 규정하는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보험사업 관련 법률에 따   - 30
른 손금산입 할 수 있는 책임준비금 범위에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해 적립한 배
당준비금으로서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공제사업을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추가「 」

부터 시행     * ’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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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5)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기한 명확화 법법 의 법령 의( §120 4, §163 3)① 
가상자산거래집계표의 제출기한을 명확하게 명시 ◆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와 관련하여 거래가 발생   - ‘
한 날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로 분기 를 기준으로만 규정함으로’ ‘ ’
써 가상자산사업자가 연간 제출하는 자료의 제출기한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에서 거래가 발생한    - ‘ ’ ‘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로 규정하여 가상자산사업’
자가 연간 제출하는 가상자산거래집계표의 제출기한을 명확하게 명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 법령( §10 )② 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원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 사업연도 소득의 를 공제할    - 100%
수 있는 법인에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조특법 에 따라 수익사업 소득을 전액 고, §74
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에 추가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4. 1. 1. 

무상할당 받은 배출권 취득가액 명확화 법령( §72)③ 
법령 명확화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 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   - 17「 」 
당받은 배출허용총량 영 원: (0)

부터 시행     * ’24. 2. 29.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요건 추가 법령 의( §50 2)④ 
법인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이용 방지 ◆ 
고가의 법인업무용숭용차에 대한 사적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취득가액 만원 이상    - 8,000
법인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착대상 법인승용차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미부착하는 경우 업무사용금액을 원으로 0
함

이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 ’24. 1. 1.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보완⑤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합리화 법령( §68)◆ 
조특법 의 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104 31 「 」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그 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 대금을 법령 제§ 69①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사업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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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할 수 있음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 ’24. 2. 29. 

무증자합병 관련 합병법인 주식가액 조정규정 명확화 법령( §72 )⑥ ⑤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규정 명확화 ◆ 
법법 제 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   - § 44 (2)③
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
대가로 취득하는 주식 등이 없는 무증자합병의 경우에는 해당 피합병법인 주식 등의 취
득가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무증자합병시 합병법인 주식의 가액 합병법인 종전 주식의 가액* = 

소각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가액 현금 등 지급액+ –

신탁세제 합리화 법법 법령 의( §5, §3 2)⑦ 
신탁재산 과세 합리화 ◆ 
신탁소득에 대해 위탁자 또는 수탁자 과세 규정 정비   - 
원칙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   ( ) ▸
예외 수탁자 또는 위탁자 과세   ( ) ▸

위탁자 과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     ( ) ➊
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의 지배주, 
주등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으로 설정된 신탁
수탁자 과세 신탁법 에 따른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그 밖에      ( ) , , , 「 」➋
이와 유사한 신탁으로 위탁자 과세 대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 신탁

이후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24. 1. 1.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리쇼어링 세제지원 강화 조특법 의 조특령 의( ) ( §104 24, §104 21)⑧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활성화 ◆ 

년 이상 경영한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복귀하는 기업으로 완전복귀 또는 수도권    - 2 ･
밖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 법인세를 년간 이후 년간 감면 적용7 100% 3 50%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에는 년간 이후 년간 감면 적용   - 3 100% 2 50%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 ’24. 1. 1. 

해외진출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 업종요건 유연⑨ 
화 조특법 의 조특령 의( §104 24, §104 21)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활성화 ◆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업종요건에 대해 한국표준산   - 
업분류에 따른 동일 대분류 내에서 유턴기업 관련 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업종 요건 완화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 ’24. 1. 1.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조특법 의( §104 15, §127)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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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을 기존 광물자원 개발에서 해외자원 개발로  ◆ 
확대
공제대상 까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아래의 투자 ( ) 2024.1.1.~2026.12.31.◆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 ⅰ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 ⅱ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 ⅲ

공제율 투자 또는 출자액의  ( ) 3%◆ 
이후 투자 또는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24. 1. 1.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연장 조특법 의( §28 4)⑪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중소 중견기업은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 ) 50%( 75%) ◆ ･
적용하여 감가상각
대상자산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 ⅰ ｢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수도 및 수도법 에 따른 절수설    ) ⅱ ｢ ｣ ｢ ｣
비 절수기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 ⅲ ｢ ･ ･ ｣

생산설비의 부품 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
취득분       * 2023.1.1. 2024.12.31.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 및 세부사항 규정 조특법 의( §121 33)⑫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 「 」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사업장 신설 포함 기업이 적용대상이며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 ) 5◆ 
년간 이후 년간 소득 법인세를 감면100% + 2 50% ･
감면한도는 투자누계액 상시근로자수 만원 청년 서비스업 만원 이 50% + × 1,500 ( 2,000 )◆ ･
며 최저한세는 감면기간만 적용함, 50% 
감면대상 업종 제조업 연구개발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 ) , , ◆ 
투자누계액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 자산 에 대한 투자 합계액 ( ) *◆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 중인 자산 무형자산영업권 상표권 특허권 광업권 등     , , ( , , , )＊ 

이후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     * ’24. 1. 1.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 관련 규정 조특법 의( §100 32)⑬ ･
적용대상 축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만 대상 ( ) ◆ 
단 중견기업 등이 기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은 납부    , 
일몰연장 ( ) 2025.12.31.◆ 
기업소득 범위 완화 ( )◆ 
기업소득 가산항목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지주회사 제외 을 가산항목에서    - : ( )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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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23. 1. 1. 

사후관리 예외 추가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해당 시설이 멸실 파손되어 처분한 경우 ( ) , , ◆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23. 1. 1. 

임금증가액 산정 개선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 기준 상시  ( ) ◆ 
근로자 수의 평균으로 산정하면서 임금 증가액은 직전사업연도 대비 해당 사업연도의 , 
임금 지급 증가액으로 계산함
사업연도별 임금지급액을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에 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으로 산정    - 
방식을 구체화하여 상시근로자수 임금증가액 산정기준을 일원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임금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 ’24. 1. 1. 

기업소득 산정방식 합리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위한 기업소득 산정시 차 ( ) ◆ 
감항목 중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액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
액 을 삭제함’

이후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24. 1. 1. 

국제조세 분야(6)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한 러 조세조약 위반 초과외국납부세액분 포함 법령- ( §94)① 
이중과세 방지 ◆ 
러시아연방 정부가 비우호국과의 조세조약 이행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자국 법령에 근거   - 
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면제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 ･
여 과세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에 포함

이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납부세액부터 적용     * ’23. 8. 8. 

외국인 통합계좌 과세특례 규정 신설 법법 의( §98 8)② 
외국인 통합계좌 에 대한 과세방식 합리화 *◆ 
국외 증권 운용사가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 주문 결제하기 위해 국내증권사 등에 개설한 본인 명의의 계좌     * ･ ･
외국법인이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최종 투자자가 아니라 외국인 통합   - 
계좌 명의인에 대해 원천징수 하도록 규정
원천징수 이후 조세조약상 비과세 면제 제한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법인 실질귀속   - (･ ･
자 은 원천징수 이후의 경정청구 가능)

특정외국법인 해외지주회사 특례 합리화 국조령(CFC) ( §64 )③ ⑤
해외지주회사 특례판정을 위한 소득금액 비율 계산식 합리화 ◆ 
소득금액비율 계산식의 분자에 자회사 이자배당소득의 예적금 예치에 따른 이자소득    - ‧ ‧
합산 그 외 소득의 예치에 따른 이자는 배제( )

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24. 2. 29.

비과세 면제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변경 법법 의 법법 의 법법 의( §98 4, §98 5, §98 6)④ ･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확대 ◆ ･
국기법 의 에서 경정청구 기한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년 이내로 규정한 점을    - §4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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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대한 비과세 면제 및 제한세울 경정청구의 기한을 법정･ ･
신고기한이 지난 후 년 이내로 적용 할 수 있도록 정비5

이후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     * ’24. 1. 1.

글로벌최저한세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특례 추가 국기법 의( §26 2)⑤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과세권 확보 ◆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만료시에도 부과처분이 가능한 특례규정에 글로벌 최저한세 실   - ‘
효세율 변경시 과세당국이 변경 사실을 알게 된 날 부터 년까지 부과처분 할 수 있도’ 1
록 특례 규정 추가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4. 1. 1.

회계결산과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구조 광의의 세무조정2. ( )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
손익계산서 표시( )
수익 제반비용원가( · )＝ －

＋ 협의의 세무조정소득금액조정( )
가산항목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
차감항목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 ⊖

＝ 각 사업연도소득
과세기간의 세무상 당기순이익(1 )

각 사업연
도 소득

－

이월결손금 년전까지 인정(10 )
중소기업은 년후 결손도 1＋

소급공제 환급하여 기납부세 
환급됨.

－
비과세소득
특별혜택항목( )

－ 소득공제
특별공제항목( )

＝
법인세 과세표준
과세대상금액( )

몫캫홫혐캧뫷 탛뫛홫혐캧 찿뭋1.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 ( 억원까지 억이하2 9%, 200 19%,： ：
억원 이하3,000 21%, ：
억 초과 3,000 : 24%

)＋ × 세율(10%)
*주택양도 등 미등기 40%

초과이익의 추가법인세( )
산출세액 － 면제감면세액공제· ·＝

중간예납 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된 세액＝ 납부할 세액 － 가산세액＋ ＝

자진신고 납부세액

분납 월중소기업 개월 일시납( 1 ( 2 )· ) )

결산 조정 주로 기업내부의 판단 측정으로 회계처리 재무제표 반영할 거래임( · )쉍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양 회계의 목적과 기능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

그러나 세법에서는 특정한 손비에 대하여는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 즉 결산확정에 의  , － 
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것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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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조정 항목

감가상각비 즉시상각액 포함 법법( )( §23)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유형자산 및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은 신고조정 가능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법( §29)②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가능   ☞ 

퇴직급여충당금 법법( §33)③ 
대손충당금 법법( §34)④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법법( §35)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 중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은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의 부터 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 법령 의§19 2 (7) (13) ( §19 2 2)⑥ ① ③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차손 법법( §42 1)⑦ ③･
천재지변 화재 등에 의한 유형자산평가차손 법법( §42 2)⑧ ③･
다음 주식으로서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 , ⑨ 
해당 주식의 평가차손 법법( §42 3)③
창업자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각각 보유하는 주  - ･ ･

식
주권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  -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이후 평가분  - (2008.2.22. )
주식등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차손 법법( §42 3)⑩ ③
생산설비의 폐기손 법령( §31 )⑪ ⑦

신고 조정 주로 대외적 지출 구입 자금수지 거래임( · · )쉍
신고조정은 결산조정과는 달리 결산확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세무조정계 ◦
산서에서 익금과 손금을 가감 조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주요 내용
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조정 항목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법법 호( §18 6 )･
퇴직보험료 퇴직연금 부담금 등 법령 의( §44 2)② ･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유형 무형자산가액의 손금 산입 법령( §64 ~ §66)③ ･ ･ ･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법법( §22)④ 
제 충당금 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⑤ ･
감가상각비 부인액의 손금불산입 법법( §23)⑥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 과다하게 장부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 법법( ) ( §28 (3))⑦ ①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 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법법( §40)⑧ ･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한함(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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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 및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및 세무조정계산서 작성흐름도와 포함된 재무정보내용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사례 해설2024 

공 제 감 면 세 액 및 추 
가 납 부 세 액 합 계 표

표준재무제표 첨부⊕
⇧

결산상당기순이익⊕

공 제 감 면 세 액 계 산 서

최 저 한 세 조 정 계 산 서

퇴 직 급 여 충 당 금
조 정 명 세 서

대 손 충 당 금 및
대 손 금 조 정 명 세 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감
가상각비조정명세서 감가, 
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건 설 자 금 이 자
조 정 명 세 서

퇴 직 연 금 부 담 금
조  정  명  세  서

재 평 가 차 액 상 당 액
손 금 산 입 조 정 명 세 
서

공사부담금보험차익국고( ․ ․
보조금상당액 손금산입 )
조정명세서 사용계획서, 

업무무관 동산 등에 관련
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갑을( )․
재고자산 평가 조정명세서
유가증권 평가 조정명세서

최저한세적용관
련 특별비용조정

인원현황 급여총, 
액현황 근속연수, 
퇴직금추계액 과
소과대설정여부·

채권의 건전성, 
대손경험 위험채·
권비율불실여부·

자산명세 내용연, 
수 과소과대상각, ·
여부 유형자산 및 , 
무형자산사용

현재 건설투자진․
행중 자산내역 
및 관련이자

종업원퇴직금예
비액의 사외보유, 
예치현황

재평가내역현황

국고지원내역 등

부동산보유현황, 
부동산내역 업무, 
용 비업무용여부· , 
가격 부동산과다·
보유정도

재고자산평가방법, 
과대과소평가 재· , 
고수량의 정확성, 
이연자산내역

이자소득배당소·
득 및 기타 과세
된 소득의 종류
와 금액규모

지정기부금한도
초과액

기 부 금 조 정 명 세 서
지 정 기 부 금 조 정 명 세 서

기부금명세서( )영업의 구체적 
내역 수입금액 , 
차이이유 수익, 
인식기준 회사, 
의 영업정책

관계회사 매출·
매입 채권 채무· ·
현황

회사의 불건전자
금 운용현황운영·
자 관계회사거래

자체보유 부동산 
토지 등의 이용
현황

기업업무추진비
와 매출거래현황

대외적 환율위험
정도 외화의 구
성내용( , )＄ ￥

각종 세무조정관
련 계정금액과 
세무상 한도요약

수 입 금 액 조 정 명 세 서
조 정 후 수 입 금 액 명 세 서

특 수 관 계 자 간 
거 래 명 세 서

가 지 급 금 등 의 인 정 이 자
조 정 명 세 서 갑을( · )

임 대 보 증 금 등 의 간 주 
익 금 조 정 명 세 서

접 대 비 등 조 정 명 세 서
갑을( · )

광 고 선 전 비 조 정 명 세 서

외 화 자 산 등 평 가 차 손 익
조 정 명 세 서 갑을( · )

주 요 계 정 명 세 서부표( )

각종 소득처분 
부실거래파악

소 득 자 료상여배당명 세 서( · )

결 합 재 무 제 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서

소득금액조정합계
표 세무조정내용 (
총합계됨 및 과) 
목별 명세서 최⊕
저한세 특별비용 
조정 지정기부금 ⊕
한도초과액

각
종
준
비
금

조
정
명
세
서

조

정

명

세

서

자
본
금
과
적
립
금

갑을( · )

법정서식있①
는 세무조정
법정서식없②
는 세무조정
계산내역 및 (
근거서류 첨
부)

지방이전준비금 본사공장의 지방이전여부 투자규모· , ：
기술개발준비금 연구개발 기술인력양성현황 미래지향적 투자, , ：
여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 성력화 환경보전 자원절약, , ：

잠재적 
법인세이·
연법인세 
효과

보조서류<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 해당여부◦ ：
소득구분계산서 감면여부 감면비율 소득종류, , ◦ ：
주식등지분변동상황명세서갑을 주주변동 매( · ) , ◦ ：
매주식양도 증자감자 상속증여 등 이전현황· , · , · ,
인수합병 대비여부 지분율 변동 양도가(M&A) , , 
액 양도내용, 

가 산 세 액 계 산 서
원 천 납 부 세 액 명 세 서
소 득 공 제 조 정 명 세 서

세무컨설팅Ⅱ

업 무 용 승 용 차
관 련 비 용  명 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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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만원 초과 년 이전 만원 이상 년 이전 3 (2003 10 , 2007
만원 초과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와 회에 지출한 기업5 ) 1

업무추진비가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3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이하 정규 영수증 이라 함 를 수취하   - ( " " )･ ･ ･
여 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5 .
다만 년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을       * , 5

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함1 .

◦ 법인이 이러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적인 재화 용역거래의 경우 그 거래금액의 를 가산세로서 납부하여야 하며   - 2％･
기업업무추진비의 경우 한도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

가 지출증명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 법 영 ( §116 , §158 )② ③
◦지출증명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1. 

   -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포함･ ･ ･ ･ ･
다음의 경우도 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 이용대금명세서     *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국기령 의 의 요건을      * (ERP) ( §65 7

충족한 경우에 한함)

현금영수증2. 

부가법 에 따른 세금계산서3. §32

법법 및 소득법 에 따른 계산서4. §121 §163

카드종류별 정규지출증빙 인정여부《 》

구  분 내                   용 인정여부

법 인
개별카드

신용카드에 법인명의와 당해 법인의 종업원개인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 
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개인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

인  정

직불카드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
자가 발행한 증표

신 종
직불카드

직불카드와 같이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신용카드와 같이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 
서 사용이 가능한 카드

백 화 점
카    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백화점운용사업자가 발행하여 금융기관을 통
하여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카드

선불카드
무기명( )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딩하는 금액을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하여 발
행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이 그 기록된 범위 내에서 물품 또는 용
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카드

불인정

포  인  트
카    드

고객에 대한 보상프로그램 의 일종으로서 사용실적에 따른 포인트점수별로  (reward program) ( )
사은품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함에 있어 그 포인트의 누적관리를 목적으로 교부된 카드

* 기명식 선불카드는 정규영수증으로 인정영 ( §158 )③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1. 법인세법 제 조( 116 )



기획특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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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영수증으로 보지 아니하는 지출증명서류 통칙  ( 116-158..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의 증명서류로 보지 아니합니다  §116 .②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 , ･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  - 
는 계산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 

나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지출증빙 수취 의무. 
◦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 
외의 지출액에 대하여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하 - · ·
여야 합니다.

붙  임[ ]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사 업 연 도 .      .      .      ~       .      .     .

공 급 받 는 자
신고법인( )

법 인 명 상 호 ( )① 사업자등록번호②

대 표 자  성 명③ 전 화 번 호④

거래 및 송금내역 공급자, 

일련⑤
번호  

거래⑥
일자  

법인명 상호( )⑦ 사업자⑨
등록번호  

거 래⑩
내 역  

거 래⑪
금 액  

송 금⑫
일 자  

은행명⑬

계좌번호⑭성  명⑧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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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사례 사업연도 중소기업 아님2. ( 2024. 1. 1~12. 31, )

자  료쉍
결산서상 수입금액 내역 제품매출 원  공사매출 원800,000,000 675,000,000① ：㉮ ： ㉯ ：
공사현장별 공사현황② 

공사명
공사계약
체 결 일

도급계약기간 도급금액
당해연도총공사비

총공사예정비( )
손익계산서상
수익계상반영액

A

B

2023. 11. 10

2024.  7. 20

2024. 2. 1~2025. 5. 17

2024. 8. 10~2025. 9. 30

700,000,000

400,000,000

460,000,000
(600,000,000)
160,000,000

(300,000,000)

470,000,000

205,000,000

계 - - 1,100,000,000 620,000,000 675,000,000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인 기계를 다음과 같이 매각하였음.③ 
계약일 및 인도일 2024. 3. 31◦ ： 계약금액 원18,000,000◦ ：
대금결제조건 계약금 원을 받고 개월 경과시마다 원 2024. 3. 31 3,000,000 , 6 3,000,000◦ ：
씩 회에 나누어 받기로 함5 .
회사는 기계매각대금총액 원 및 장부가액 원 전액을 당기의 수입금 (18,000,000 ) (15,000,000 )◦
액 및 대응원가로 각각 계상하여 결산하였으며

에 회수하여야 할 부불금 원이 아직 결제되지 아니하였음 2024. 9. 30 3,000,000 .◦
제품재고액 중 제품 원은 타인에게 위탁판매하기 위한 위탁품 적송품 으로서 Y 8,000,000 ( )④ 

에 수탁자가 원에 판매한 것임2024. 12. 31 10,000,000 .
년도 거래실적이 우수한 대리점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년 분기 중에 매출2023 2024 1/4⑤ 

에누리 하여준 금액 원을 영업외 비용으로 계상함5,000,000 .

세무조정 계산쉍
공사수익의 계산① 

공사명 도급금액① 당해사업연도말②
총공사비누적액

총공사③
예정비

진행률④
( / )② ③

익금산입액⑤
( × )① ④

회사수익 ⑥
계상액

조정액⑦
( - )⑤ ⑥

A
B

700,000,000
400,000,000

460,000,000
160,000,000

600,000,000
300,000,000

76.6%
53.3%

536,200,000
213,200,000

470,000,000
205,000,000

66,200,000
 8,200,000

계 1,100,000,000 620,000,000 900,000,000 749,400,000 675,000,000 74,400,000

공사수익 세무조정 -
세무상 공사수익   749,400,000：
장부상 공사수익   ：675,000,000
익  금   산  입 유보   74,400,000( )：
장기할부매각 수입금액 및 대응원가 계산② 
법인이 인도기준으로 결산조정 신고하였으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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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수입금액 조정계산③ 
위탁판매액 원은 익금산입 원가 원은 손금산입 - 10,000,000 , 8,000,000

④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는 매출에누리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므로 동 에누
리금액을 사업연도 수입금액에서 차감2024

조정내용 정리

수입금액에 가산할 내용-
공사매출  ㉮ 제품매출   ㉯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조정액 원   · 74,400,000： 위탁판매 수입계상 누락액 원    · 10,000,000：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사항-

제품매출  ㉮ 
매출에누리 금액손금산입하는 것은 아님 원   · ( ) 5,000,000：

조정내용 정리사항으로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를 작성하고 작성이 끝나면 조정후 수입금  , ｢ ｣ ｢
액명세서 별지 제 호 서식 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7 ) .｣
별지 제 호 서식[ 16 ]

사    업
연    도

2024.  1.    1
~

2024.  12.  31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법  인  명 주 안    건( )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수입금액  조정계산1. 

계        정        과        목 결산서상③ 
수입금액     

조                                정 수정후  수입금액⑥ 
( - )③ ④⑤＋ 비        고

항        목①  과        목②  가        산④  차        감⑤ 

매        출 제품매출 800,000,000 10,000,000       5,000,000 805,000,000

공사매출 675,000,000 74,400,000 749,400,000

계 1,475,000,000 84,400,000   5,000,000 1,554,400,000

수입금액  조정명세2. 

가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공사명⑦ 도급자⑧ 도급금액⑨

작    업    진    행    률    계    산
누적익금⑬
산입액
( × )⑨ ⑫

전기말⑭
누적수입
계상액

당기회사⑮
수입계상액

조  정  액⑯
( -⑬⑭
- )⑮

당해사업⑩
연도말총공
사비누적액

총공사⑪
예정비   

진행률⑫
( / )⑩⑪

A 갑 700,000,000 460,000,000 600,000,000 76.6% 536,200,000 0 470,000,000     66,200,000

B 을 400,000,000 160,000,000 300,000,000 53.3% 213,200,000 0 205,000,000       8,200,000

계 1,100,000,000 620,000,000 900,000,000 749,400,000 675,000,000     74,400,000

다 기타  수입금액. 

구              분⑰  근  거  법  령⑱  수  입  금  액⑲  대  응  원  가⑳  비                고

위    탁    판    매 10,000,000 8,000,000

계 10,000,000     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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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조정 개요3.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적용이 불가능한 (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허용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영) .( §88 (6), §89 )① ③

◦ 선택한 이자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 
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을 선택하면 년간은 의무적으로 당좌대출이자3
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당좌대출이자율 변경 전 약정한 대여금에 대한 시가적용 방법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법   ｢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도록 금전대차거래 약88 1 7｣
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같은 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호 개정된 것( 266 2012. 2. 28. ) 
제 조제 항의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이 시행된 후에 발생43 2 , 
하는 이자에 대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88 1 7｢ ｣
이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과(
-431, 2012. 6. 28)
당좌대출이자율의 년간 의무적용 여부3◦

  내국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 년차3 (4 )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년차 와 이후 개 사업, (4 ) 2
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기준 법령해석법인( -2016- -0205, 2016.10.12.)

 
▣조정에 필요한 내용

가지급금 인정이자 배제 대상(1) 
①미지급소득 배당소득 상여금 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규칙 호( , ) ( §44, 1 )
  ☞개인지방소득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며 당해 소득을 ,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미지급소득

종합소득금액

②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에게 여비･
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산한 금액 법칙( §44(2))･

   ☞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③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

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 법칙(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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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간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
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 
에 한합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 법칙 호( §44, 4 )④ 
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⑤ 
법인이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법칙 호( §44, 5 )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안의 일시적 급료 가불금 법칙 호( §44, 6 )⑥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 자녀포함 의 대여액 법칙 호( ) ( §44, 7 )⑦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지배주주 등인 직원은 제외 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 )⑧ 
대여액 법칙 의( §44(7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법칙( §44(8))⑨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사업연도4. ( 2024. 1. 1~2024. 12. 31)：

①총급여액 지급내역

계 정 과 목 총 급 여 액 퇴직급여지급 대상자
퇴직급여지급대상이 

아닌자

판매 관리비 임원급여：
판매 관리비 급여수당：
제 조 원 가 임금：

  3

 30

110

180,000,000

602,000,000

1,678,000,000

 7

25

54,000,000

233,000,000

  3

 23

 85

180,000,000

548,000,000

1,445,000,000

명143 2,460,000,000 명32 287,000,000 명111 2,173,000,000

퇴직급여충당금 내역② 
  ㉮ 장부상 기초잔액 원 578,000,000：

충당금 부인누계액 원   38,000,000㉯ ：
기중 퇴직금지급액 원  104,000,000㉰ ：

기말 현재 전사용인 퇴직급여추계액 정관규정에 따른 추계액 명 원( ) (111 ) 1,798,000,000③ ：
기말 현재 전사용인 퇴직급여추계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추계액 명( ) (111 ) ④ ：

원1,500,000,000
회사가 당기에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 원129,300,000⑤ ：

세무조정 계산쉍
①퇴직급여지급대상이 아닌자에 대한 급여는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
②총급여액의 와 퇴직급여추계액의 에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 중 5/10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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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금액이 한도액이 됨.
한도초과액 은 손금불산입129,300,000③ 

별지 제 호 서식[ 32 ]

사 업

연 도

2024. 1. 1.

~

2024. 12. 31.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법  인  명 주 안건( )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1. 

법인세법 「
시행령」

제 조제 항에60 1
따른 한도액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 ①
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쀆쀘의 계)

설정률②
한도액③

( × )① ②
비   고

2,173,000,000 5/100 108,650,000

법인세법 「
시행령 제 조 60」 
제 항 및 제 항에 2 3

따른 한도액

장부상④
충당금  

기초잔액

확정기여형⑤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

기  중⑥
충당금  
환입액  

충당금 ⑦
부인누계액

기  중⑧
퇴직금  
지급액  

차감액⑨
( - -④ ⑤
- - )⑥ ⑦ ⑧

578,000,000 0 0 38,000,000 104,000,000
( )△   

436,000,000

추계액 대비 설정액⑩
(쀇쀑 설정률 × )

쀆쀐퇴직금 전환금

쀆쀑설정률 감소에 따른

환입을 제외하는 금액  
  MAX(⑨-쀆쀏-쀆쀐, 0)

쀆쀒누적한도액
(쀆쀏- +⑨ 쀆쀐+쀆쀑)

0 0 436,000,000 0

한도초과액
계      산

쀆쀓한도액
MIN( , ③ 쀆쀒)

쀆쀔회사계상액
쀆쀕한도초과액

(쀆쀔-쀆쀓)

0 129,300,000 129,300,000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명세 2. 

구 분

계정명

쀆쀖총급여액
쀆쀗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사용
인에 대한 급여액

쀆쀘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에 대한 급여액

쀇쀏기말현재 임원 또는 사
용인 전원의 퇴직시 퇴
직급여 추계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임원급여 3 180,000,000 3 180,000,000 111 1,798,000,000

급여수당 30 602,000,000 7 54,000,000 23 548,000,000 쀇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 따른 추계액 퇴직[｣

연금미가입자의 경우 
일시퇴직기준(쀇쀏 을 적)
용하여 계산한 금액

제조비 임금 110 1,678,000,000 25 233,000,000 85 1,445,000,000

인원 금  액

111 1,500,000,000

쀇쀑세법상 추계액

   MAX(쀇쀏, 쀇쀐)

계 143 2,460,000,000 32 287,000,000 111 2,173,000,000 111 1,798,000,000

 

신문용지 재활용품210 ×297 ( 54g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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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부담금 등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방법5. 

▣조정에 필요한 내용

◦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익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법칙 각호에 따른 보험회사 등이 취급하는 퇴직연금 이하 퇴직연금 등 이§23 ( " "
라 한다 의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일정 한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
니다 영 의.( §44 2 )②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조에 따른 확[ 19◦ 
정기여형 퇴직연금 동법 제 조에 따른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 24 ,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고] ,

  - 그 외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은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며 이상의 부담금이 있, 2 
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합니다 법령.( §44
의2 )④

퇴직연금 등의 범위 법칙 ( §23)① 
◦ 손금산입 하는 퇴직연금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을 말

합니다.
  -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 ·｢ ｣

업자
  - 은행법 에 따른 은행｢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10｢ ｣

퇴직보험 신탁 폐지에 따라 이후 납입하는 퇴직보험 신탁 보험료 등은 손금산입 되지 않습     · 2011. 1. 1. ·☞ 

니다법영 의 개정( §44 2 , 2010. 12. 30. ).②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 등은 익금에 환입하지 아니하며 보험료 등을 운용함에 따라         , , 

발생하는 수익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영 부칙 .(2010. 12. 30. §19)

②손금산입범위액 계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추계액(1)과 

보험수리기준추계액(2) 중 큰 금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3) ＝ 퇴직연금부담금 등 손금산입 
누적 한도액(A)

퇴직연금부담금 등 손금산입누적 
한도액(A) -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B) ＝ 손금산입 한도액(C)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연금예치금 
등 합계액(4) -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B)(5) ＝ 손금산입대상 부담금 등(D)

손금산입범위액 와 중 적은 금액(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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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
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법령 에 따른 손금불산입액과 법령 의 에 따른 ( §44 §44 2③
손금 산입액 제외 을  말합니다) .

◦ 다음 의 합계액 법령 에 따른 손금불산입액과 법령 의 에 따른 손금 산입액 , ( §44 §44 2㉠ ㉡ ③
제외)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
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 
산정한 금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16 1 1 )「 」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그 재직기간 중 가입하지 아니한 기
간이 있는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더한 금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층당금 장부상 기말잔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설정자의 설= - 
정전 계상된 퇴직급여층당금 당기말 부인누계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연금예치금 등 합계액 기초 퇴직연금예치금 등 기중 퇴직연금= - 
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 당기 퇴직연금예치금 등의 납입액+

◦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 기초퇴직연금층당금 등 및 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 =
퇴직연금층당금 등 손금부인누계액 기중 퇴직연금 등 수령 및 해약액- -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방법③ 
퇴직연금부담금 등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예치금 등으로 자산 계상한 경우에는 결산조정에 ◦ 
의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 세무계산상 신고조정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 
퇴직급여로 보아 영 을 적용하되§44 ,④

  -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
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영 의 단서( §44 2 )③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6. 

사업연도말 현재 전사용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자 제외 퇴직급여추계액 정관 규정(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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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추계액 원) 100,000,000：
사업연도말 현재 전사용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자 제외 퇴직급여추계액 근로자퇴직( ) (② 
급여보장법에 따른 추계액 원) 50,000,000：
퇴직급여충당금 전기이월액 원- 20,000,000 , ③ ：
당기설정액 원 한도초과액 없음10,000,000 ( )：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손금산입한 퇴직연금부담금 원60,000,000④ ：
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불입한 퇴직연금부담금 원70,000,000⑤ ：
이중 당해사업연도에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연금은 원임  15,000,000 .→ 

당기회사불입액 원25,000,000⑥ ：
당기에 회사가 손금산입한 퇴직연금부담금 원35,000,000⑦ ：

세무조정 계산쉍
퇴직급여 추계액 원 원 원100,000,000 MAX(100,000,000 , 50,000,000 )① ： 〔 〕
당기말 퇴직급여충당금 원 30,000,000 (20,000,000 10,000,000)② ： ＋
퇴직연금부담금 등 손금산입누적 한도액 원( - ) 70,000,000③ ① ② ：
이미 손금산입한 퇴직연금부담금 45,000,000 (60,000,000-15,000,000)④ ：
손금산입 한도액( - ) 25,000,000⑤ ③ ④ ：
기말현재 퇴직연금예치금등 80,000,000(70,000,000-15,000,000 25,000,000)⑥ ： ＋
손금산입대상 퇴직연금부담금 등 35,000,000 ( - )⑦ ： ⑥ ④
한도액 와 중 작은 금액25,000,000 ( )⑧ ： ⑤ ⑦ 
한도초과액 10,000,000(35,000,000-25,000,000)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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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33 ] 

사 업 

연 도

2024. 1. 1.

~

2024. 12. 31.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법  인  명 주 안건( )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조정 1. 

퇴직급여추계액 ①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퇴직부담금등 ⑥
손금산입
누적 한도액  
 ( - )① ⑤

장부상 ②
기말잔액

확정기여형③
퇴직연금자의 

설정전 
기계상된 

퇴직급여충당
금

당기말④
부인 누계액

차감액⑤
( - - )② ③ ④

100,000,000 30,000,000 30,000,000 70,000,000

이미 손금⑦
산입한 부담금

등(쀆쀖)

⑧
손금산입한도액

( - )⑥ ⑦

손금산입대상⑨
부담금 등  ( )⑱

손금산입범위⑩
액

과(⑧ ⑨ 중
작은 금액)

회사손금계상액⑪
조정금액 ⑫

( - )⑩ ⑪

45,000,000 25,000,000 35,000,000 25,000,000 35,000,000  10,000,000△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의 계산2. 

가 손금산입대상 부담금 등 계산   . 

퇴직연금⑬
예치금등 계(쀇쀑)

기초퇴직연금⑭
충당금등 및

전기말신고조정
에 의한 

손금산입액

⑮
퇴직연금충당금

등 손금부인 
누계액

쀆쀕
기중퇴직연금등

수령 및 
해약액

쀆쀖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등

 ( - -⑭ ⑮ 쀆쀕)

손금산입대상 ⑱
부담금 등  

  ( -⑬ 쀆쀖)

80,000,000 60,000,000 15,000,000 45,000,000 35,000,000

나 기말 퇴직연금 예치금 등의 계산  . 

쀆쀘
기초퇴직연금예치금 

등

쀇쀏기중 퇴직연금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  

쀇쀐당기 퇴직연금예치금 
등의 납입액

 쀇쀑퇴직연금예치금 등 계
(쀆쀘-쀇쀏＋쀇쀐)

70,000,000 15,000,000 25,000,000 80,000,000

신문용지 재활용품210×297 ( 54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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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사례7. 

사업연도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법인임( 2024. 1. 1~12. 31( ))：

사업연도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법인임2024. 1. 1~12. 31 ( )① ：
매출채권 등 내역② 

받 · 을어음 보증금담보용 견질어음 포함41,000,000( 20,000,000 )： 
외상매출금 부가가치세 포함 · 154,000,000( 14,000,000 )：

 
계           195,000,000：

대손충당금 계정내역③ 
장부상 기초충당금 전기부인액 포함 · 2,300,000( 300,000 )
다라 주 당기 대손금상계액 미확정 대손금 포함 · ( ) (12/31) 400,000( 100,000 )：
당기 손금계상액 전기이월 대손충당금잔액 원을 당기 손금산입할 금액에 충 · 50,000 ( 1,900,000
당하고 잔액만 손금계상함)
대손실적율 0.9%④ ：

세무조정계산쉍
매출채권 등 총액계산① 

받 · 을어음  원 보증금담보용 견질어음 원 제외21,000,000 ( 20,000,000 )
외상매출금 원 당기대손금상계액중 미확정대손금 원을 포함 · 154,100,000 ( 100,000 )

 
계     원       175,100,000

한도액 계산 원 원=1,751,000 (175,100,000 ×1/100)② 
설정율 일반법인 와 대손실적율 중 큰 비율임1%( ) 0.9% ：◾
환입 또는 보충할 금액 계산③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원 · 2,300,000：
충당금 부인 누계액 · (-) 원300,000：  
당기대손금 상계액 · (-) 원400,000：  

계                      ： 원1,600,000
과다환입 또는 보충액 계산④ 

보   · 충 액 원 1,900,000：
보충할 금액 원  · 1,600,000：

계           ： 원 과다보충액 발생300,000 ……… 
조정내용 정리⑤ 

당기대손금중 미확정대손금 원 손금불산입 · 100,000
  ∙ 한도초과액 원 손금불산입 199,000
     * 회사 설정액 세무상 한도액(1,900,000 50,000)- (1,751,000)＋

  ∙ 과다보충액 원 손금산입  300,000
     * 회사 보충액 세무상 보충할 금액(1,900,000)- (1,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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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34 ]

사 업 연 도
2024.  1.  1.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법 인 명 주 안 건( )

~
사업자등록번호

2024. 12. 31.

 대손충당금조정1. 

손  금

산입액

조  정

채권잔액①
(󰊊󰊓의 금액)

설정률②
③

한도액
( × )① ②

회사계상액
한도초과액⑦
( - )⑥ ③

당기계상④

액
보충액⑤ 계⑥

175,100,000

ㄱ( )
1(2)
-----
100

( )✔

ㄴ( )

실적률

(    )

ㄷ( )
적립
기준
(    )

1,751,000 50,000 1,900,000 1,950,000 199,000

익 금

산입액

조  정

장부상⑧
충당금

기초잔액

기중⑨
충당금
환입액

충당금⑩
부  인
누계액

당기대손금⑪
상  계  액
(󰊊󰊙의 금액)

당기⑫
설정충당금
보 충 액

환입할⑬
금  액  

( - -⑧ ⑨ ⑩
- - )⑪ ⑫

회사⑭
환입액

과소환입ㆍ⑮
과다환입( )△

( - )⑬ ⑭

2,300,000 300,000 400,000 1,900,000 300,000△ 300,000△

채 권

잔 액

󰊉󰊘계정과목
󰊉󰊙채권잔액의

장부가액

󰊉󰊚기말현재
대손금부인누

계

󰊉󰊛합계
(󰊉󰊙＋󰊉󰊚)

󰊊󰊒충당금
설정제외
채    권

󰊊󰊓채권잔액
  (󰊉󰊛-󰊊󰊒)

비 고

받을 어음 41,000,000 41,000,000 20,000,000 21,000,000
외상매출금 154,000,000 100,000 154,100,000 154,100,000

계 195,000,000 100,000 195,100,000 20,000,000 175,100,000

 대손금조정2. 

󰊊󰊔
일자

󰊊󰊕
계정
과목

󰊊󰊖
채권
내역

 󰊊󰊗
대손
사유

 󰊊󰊘
금액

대손충당금상계액 당기손금계상액
비 고 󰊊󰊙

계
󰊊󰊚

시인액
󰊊󰊛

부인액
󰊋󰊒
계

󰊋󰊓
시인액

󰊋󰊔
부인액

12.31 외상매출금 안건주( ) 시효소멸 400,000 400,000 300,000 100,000

시효

미완성

100,000

계 400,000 400,000 300,000 100,000

 3 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액의 조정.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금액

익금에 산입할 금액

󰊋󰊙상계후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금액(󰊋󰊕-󰊋󰊘)
비 고

󰊋󰊖 법인세법 제 조제34「 」 
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1

하여야 할 금액
Min( , )③⑥

󰊋󰊗 법인세법 제 조제34「 」
항에 따라 익금에 산4
입하여야 할 금액 
Mas[0, ( - - )]⑧ ⑩ ⑪

󰊋󰊘차액 Max
(0,󰊋󰊖-󰊋󰊗) 

백상지 또는 중질지 210mm×297mm[ 80g/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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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 조정8. 

구  분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법( §36)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법( §37)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법( §38)

대상
법인

다음의 법률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
받는 내국법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전기사업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한국철도공사법㉥ 
농어촌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전기 도시가스사업㉠ ･
액화석유가스 충전 집단공급 판매사업㉡ ･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 
수도사업㉤ 

모든 법인

손금
산입
요건

사업용 자산을 취득개량할 목적으·
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그 목적
에 지출

수요자 또는 편익자로부터 금전자재를 교부·
받아 사업시설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
하거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취득하고 이
에 대한 공사부담금을 사후에 제공받은 경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기타 유형자산 및 , 
무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유형자산의 멸실손괴
로 지급받은 보험금
으로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유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

손금
산입
범위액

소요된 국고보조금 전액 소요된 공사부담금 전액 소요된 보험차익 전
액

사용
시
익금
산입

㉠일시상각충당금은 해당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 중 다음의 금액과 상계

일시상각충당금에 대한 감가상각비 = 손금에 산입되는 감가상각비 ×
일시상각충당금
자산의 취득가액

㉡사업용 자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 상계 후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산입

미
사용시
익금
산입

사용기한 내 미사용 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익금산입㉠ 
사용 전 폐업 또는 해산 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익금산입㉡ 
단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 제외   ( , )

기타 ∙세무조정계산서에 일시상각충당금 등을 설정하여 손금산입 가능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 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국고보조금을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의 사유로 기한 내에 사용하지 2008.1.1.※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용기한을 연장함공사부담금은 (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2006.1.1. )

이후 자산을 취득 개량하는 분부터는 먼저 사업용자산을 취득 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사후2011.1.1.※ ･ ･
에 지급받은 경우에도 국고보조금 과세이연 적용 가능

단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하는 금액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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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9. 

업무무관부동산 등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작성사례10. 

지급이자 총액① 
이자율 지급이자 차입금 적수 비  고
20% 5,000,000* 9,125,000,000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임원천(

징수세액 원 포함1,375,000 )
13% 7,800,000 21,900,000,000
10% 15,000,000 54,750,000,000
계 27,800,000 85,775,000,000

특수관계에 있는 자 대표이사 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 )② 
가지급           -2024. 4. 20   7,000,000
가지급금 회수    -2024. 8. 15    5,000,000

토지계정 임대용 나대지 취득가액 해당기간20,000,000( , 2024. 1. 1~2024. 12. 31)③ ： ：

종      류 손금산입 대상 손금산입 범위
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74)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 ◦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도서관박물관미술관운영 법인· ·◦ 
지방문화원예술의전당·◦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가맹단체, ◦ 
로 깆획재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고시하
는 체육단체 
공익법인으로 일반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80%
◦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등,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 ◦ 
전액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운영법, , 

인은 당해 사업과 당해 시설 안

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수

익사업에 한함

지방 시군 소재 비영리 의료법인·
인구 만명 이하이고 국립 대학교 병원 사립* 30 ·

대학교 운영병원이 없는 지역조특칙  별표 의( 8 6)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100/100

나( ) 자본확충목적회사 
    손실보전준비금
    의(§104 3)
 * 이후 준2009. 5. 21. 

비금 손금계상 분부터 

적용

금융기관◦ *의 자본확충지원을 위해 설립된 법인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손실보전 - '21.12.31. 

준비금을 손금계상
  *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다음 중 적은 금액 손금산입◦ 
① 해당사업연도 손실보전준비금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 전액
② 신종자본증권 잔액과 후순위채

권 잔액 합계액의 에서 해10%
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손실
보전준비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

다( ) 신용회복목적회사 
    손실보전준비금
    의(§104 12)
 * 이후 신고2010. 1. 1. 

분부터 적용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신용회복목적회사◦ 해당 사업연도 손실보전준비금 ◦ 
손금 계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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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2024. 1. 1~2024. 12. 31④ ：

세무조정 계산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① 
손금불산입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원 상여   3,625,000 ( )
손금불산입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원천징수세액 기타사외유출   1,375,000( )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② 

   22,800,000×(7,300,000,000+1,097,000,000)/(76,650,000,000)=2,497,737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기타사외유출   2,497,737( )

별지 제 호 서식 갑[ 26 ( )] 앞쪽( )

사  업

연  도

2024. 1. 1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갑( )

법  인  명 주 안 건( ) 

~
사업자등록번호

2024. 12. 31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지급이자 1. 

지급이자①

적수
차입금⑥

(= )⑲
⑦

와 중 ⑤ ⑥

적은 금액

손금불산입⑧

지급이자

( × ÷ )① ⑦ ⑥
업무무관②

부동산

업무무관③

동산

가지④

급금 등

계⑤

( + + )② ③ ④

22,800,000 7,300,000,000 1,097,000,000 8,397,000,000 76,650,000,000 8,397,000,000 2,497,737

지급이자 및 차입금 적수계산 2. 

⑨

이자

율

지급⑩

이자  

차입금⑪

적수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⑫

등

건설자금이자 ⑮

등
차    감

지급⑬

이자  

차입금⑭

적수  

지급⑯
이자  

차입금⑰
적수  

지급이자⑱
( - - )⑩ ⑬ ⑯

차입금적수⑲
( - - )⑪ ⑭ ⑰

20% 5,000,000 9,125,000,000
5,000,000 9,125,000,000

0 0

13% 7,800,000 21,900,000,000 7,800,000 21,900,000,000

10% 15,000,000 54,750,000,000 15,000,000 54,750,000,000

합계 27,800,000 85,775,000,000 5,000,000 9,125,000,000 22,800,000 76,6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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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을[ 26 ( )]       앞쪽                                               ( )

사  업

연  도

2024. 1. 1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조정명세서 을( )

법  인  명 주 안건( ) 

~

사업자등록번호
2024. 12. 31

1. 업무무관부동산의

적수   

연월일① 적요② 차변③ 대변④ 잔액⑤ 일수⑥ 적수⑦

2024. 1. 1 전기이월 20,000,000 20,000,000 365 7,300,000,000

계 20,000,000 20,000,000 365 7,300,000,000

2. 업무무관동산의

적수   
계

3.

가

지

급

금

등

의

적

수

가지급금⑧ 

등의 적수   

2023. 4. 20 가지급 7,000,000 7,000,000 117 819,000,000

2023. 8. 15 회수 5,000,000 2,000,000 139 278,000,000

계 7,000,000 5,000,000 - 256 1,097,000,000

가수금⑨ 

등의적수   
계

그 밖의 적수4. 

계

자기자본 적수계산5. 

대차대조표⑩

자산총계

대차대조표⑪

부채총계

자기자본⑫

( - )⑩ ⑪
사업연도 일수⑬ 적  수⑭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제출 법령11. ( §33)

법인은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 보관하고 다음의 서류를 법인·◦
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
감가상각시부인 명세서    -
취득 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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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산 취득일 취득가액 내역· ·〈 〉
일반자산 내용연수 년 선택( 4 )◦

등 취득 -P·C (2024. 1. 1 ) 6,000,000： 화물차 취득- (2024. 8. 1 ) 4,500,000：
상각율 내용년수 년 - ( 4 ) 0.528：
건 축 물◦
일반건축물 내용연수 년 선택 취득 - ( 40 , 2024. 2. 25 ) 31,000,000：
공장건축물 내용연수 년 선택 - ( 20 )
공장 등 취득  · (2024. 1. 27 ) 17,200,000： 창고 등 취득· (2024. 7. 25 ) 8,000,000：

업종별 자산◦
업종 인쇄업 내용연수 년 선택 - (18 ) 5： ：
기계장치 취득 기계장치 취득  · (2024. 1. 27 ) 17,200,000   · (2024. 7. 2  ) 10,000,000： ：
상각율 내용연수 년  · ( 5 ) 0.45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 개정 [ 20 (4)] < 2019.3.20>■ 

사 업 

연 도

2024. 1. 1.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법인명 안 건㈜ 

~

사업자등록번호
2024. 12. 31.

자산구분① 코드
②

합계액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⑥

무형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③

건축물

④

기계장치

⑤

기타자산

재무

상태표

상가액

묹뭂뭍기말현재액 01 93,900,000 56,200,000 27,200,000 10,500,000

묹뭂뭎감가상각누계액 02 16,316,000 1,810,000 10,150,000 4,356,000

묹뭂뭏미상각잔액 03 77,584,000 54,390,000 17,050,000 6,144,000

묹뭂뭐상각범위액 04 15,940,616 1,770,416 10,012,200 4,158,000

묹뭂뭑회사손금계상액 05 16,316,000 1,810,000 10,150,000 4,356,000

조정

금액

묹뭂뭒상각부인액

(묹뭂뭑-묹뭂뭐)
06 750,584 189,584 195,000 366,000

묹뭂뭓시인부족액

(묹뭂뭐-묹뭂뭑)
07 375,200 150,000 57,200 168,000

묹뭂뭔기왕부인액 중 당

기손금추인액
08

묹뭂뭕신고조정손금계상액 09

백상지 또는 중질지 210mm×297mm[ 80g/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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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20 (1)]

사 업 

연 도

2024. 1. 1
유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정률법( )

법 인 명

~ 사 업 자

등록번호2024. 12. 31.

자 산

구 분

① 종 류  또 는  업 종 별 총 계 비품 차량 제조업 제조업

② 구 조 용 도 또 는  자 산 별 ( )  p.c 화물차 인쇄업 인쇄업

③ 취      득      일 2024. 1. 1 2024. 8. 1 2024. 1. 27 2024. 7. 2

④ 내 용 연 수  신 고 기 준( · ) 4 4 5 5

상각

계산의

기초

가액

재 무 상 태 표

자 산 가 액

⑤ 기 말 현 재 액 37,700,000 6,000,000 4,500,000 17,200,000 10,000,000

⑥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4,506,000 3,000,000 1,356,000 7,700,000 2,450,000

⑦ 미 상 각 잔 액( - )⑤ ⑥ 23,194,000 3,000,000 3,144,000 9,500,000 7,550,000

⑧ 회 사 계 산 감 가 상 각 비 14,506,000 3,000,000 1,356,000 7,700,000 2,450,000

⑨ 자 본 적 지 출 액

⑩ 전 기 말 의 제 상 각 누 계 액

⑪ 전 기 말 부 인 누 계

⑫ 가 감 계( - )⑦＋⑧＋⑨ ⑩＋⑪ 37,700,000 6,000,000 4,500,000 17,200,000 10,000,000

⑬ 일 반 상 각 률 특 별 상 각 률· 0.528 0.528 0.451 0.451

상

각

범

위

액

계

산

당 기 산 출

상 각 액

⑭ 일 반 상 각 액 14,170,200 3,168,000 990,000 7,757,200 2,255,000

⑮ 특 별 상 각 액

⑯ 계 ( )⑭＋⑮ 14,170,200 3,168,000 990,000 7,757,200 2,255,000

취 득 가 액

⑰ 전 기 말 현 재 취 득 가 액

⑱ 당 기 회 사 계 산 증 가 액 37,700,000 6,000,000 4,500,000 17,200,000 10,000,000

⑲ 당 기 자 본 적 지 출 액

⑳ 계 ( )＋ ＋⑰ ⑱ ⑲ 37,700,000 6,000,000 4,500,000 17,200,000 10,000,000

쀇쀐 잔 존 가 액 ( ×⑳ 


) 1,885,000 300,000 225,000 860,000 500,000

쀇쀑 당 기 상 각 시 인 범 위 액

단 [ , ( - )⑫ ≤⑯ ⑯ 쀇쀐인 경우 ]⑫
14,170,200 3,168,000 990,000 7,757,200 2,255,000

쀇쀒 회 사 계 산 상 각 액 ( )⑧＋⑨ 14,506,000 3,000,000 1,356,000 7,700,000 2,450,000

쀇쀓 차 감 액 (쀇쀒-쀇쀑)
225,200△

561,000
168,000△ 366,000 57,200△ 195,000

쀇쀔 최 저 한 세 적 용 에 따 른 특 별 상 각 부 인 액

조정액

쀇쀕 상 각 부 인 액 (쀇쀓＋쀇쀔)
225,200△

561,000
168,000△ 366,000 57,200△ 195,000

쀇쀖 기 왕 부 인 액 중 당 기 손 금 추 인 액

단( , , ⑪ ⑪≤ △샃 쀇쀓 )⃒샃
쀇쀗 당 기 말 부 인 누 계 액 (⑪＋쀇쀕-샃쀇쀖 )샃 561,000 366,000 0 195,000

당 기 말 의

제 상 각 액

쀇쀘 당 기 의 제 상 각 액 ( 샃 △ 쀇쀓샃 - 샃 쀇쀖샃 )

쀈쀏 의  제  상  각  누  계 ( ⑩ ＋ 쀇쀘)

신고조정감가

상 각 비 계 산

(2013.12.31.

이 전 취 득 분 )

◯31 기  준  상  각  률

◯32 종  전  상  각  비

◯33 종 전 감 가 상 각 비 한 도 [◯32- {◯23- (◯28-◯11) } ]

◯34 추 가 손 금 산 입 대 상 액

◯35 동 종 자 산  한 도 계 산  후  추 가  손 금 산 입 액

신고조정감가

상 각 비 계 산

( 2 0 1 3 . 1 . 1 .

이 후 취 득 분 )

◯36 기 획 재 정 부 령 으 로 정 하 는 기 준 내 용 연 수

◯37 기 준 감 가 상 각 비 한 도

◯38 추 가 손 금 산 입 액

◯39 추 가  손 금 산 입  후  당 기 말 부 인 액  누 계 ( ◯28- ◯35-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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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 개정 [ 20 (2)] < 2012.2.28>■ 앞  쪽( )
사 업 

연 도

2024. 1. 1. 유형ㆍ무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정액법( )

법 인 명 안 건㈜ 
~ 사업자등록번

호2024. 12. 31.

자 산

구 분

종 류 또 는 업 종 명① 총   계

구 조 용 도 또 는 자 산 명( )② 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취 득 일③ 2024. 2. 25 2024. 1. 27 2024. 7. 25

내 용 연 수 기 준 ㆍ 신 고( )④ 40 20 20

상 각

계 산 의

기 초

가 액

재 무 상 태 표

자 산 가 액

기 말 현 재 액⑤ 56,200,000 31,000,000 17,200,000 8,000,0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⑥ 1,810,000 800,000 960,000 50,000

미 상 각 잔 액 ( - )⑦ ⑤ ⑥ 54,390,000 30,200,000 16,240,000 7,950,000

회 사 계 산

상 각 비

전 기 말 누 계⑧

당 기 상 각 비⑨ 1,810,000 800,000 960,000 50,000

당 기 말 누 계 ( + )⑩ ⑧ ⑨ 1,810,000 800,000 960,000 50,000

자 본 적

지 출 액

전 기 말 부 인 누 계⑪

당 기 지 출 액⑫

합 계 ( + )⑬ ⑪ ⑫

취 득 가 액 ( + + )⑭ ⑦ ⑩ ⑬ 56,200,000 31,000,000 17,200,000 8,000,000

일 반 상 각 률 ㆍ 특 별 상 각 률⑮ 0.025 0.050 0.050

상 각

범 위 액

계 산

당 기 산 출

상 각 액

일 반 상 각 액⑯ 1,770,416 710,416 860,000 200,000

특 별 상 각 액⑰
계 ( + )⑱ ⑯ ⑰ 1,770,416 710,416 860,000 200,000

당 기 상 각 시 인 범 위 액⑲
단  { ,  - - +⑭ ⑧ ⑪⑱ ⑱ ≦ 쀇쀔 전 기- 쀇쀗}

1,770,416 710,416 860,000 200,000

쀇쀏회 사 계 상 상 각 액 ( + )⑨ ⑫ 1,810,000 800,000 960,000 50,000

쀇쀐차 감 액 ( 쀇쀏- )⑲ 150,000△

 189,584
89,584 100,000 150,000△

쀇쀑최 저 한 세 적 용 에 따 른 특 별 상 각 부 인 액

조 정 액

쀇쀒상 각 부 인 액 ( 쀇쀐 + 쀇쀑)
150,000△

 189,584
89,584 100,000 150,000△

쀇쀓기 왕 부 인 액 중  당 기  손 금  추 인 액

 ( 쀇쀔 단  ,  쀇쀔 ∆≦ ∣ 쀇쀐 )∣
부인액누계

쀇쀔전 기 말 부 인 액 누 계 전 기( 쀇쀕) 0 0 0 0

쀇쀕당 기 말 부 인 액 누 계 ( 쀇쀔+ 쀇쀒- ∣ 쀇쀓 )∣ 189,584 89,584 100,000 0

당 기 말 의
제 상 각 액

쀇쀖당 기 의 제 상 각 액 ( ∆∣ 쀇쀐 -∣ ∣ 쀇쀓 )∣
쀇쀗의 제 상 각 의 누 계 전 기( 쀇쀗+ 쀇쀖)

신고조정감가
상각비계산
(2013.12.31 
이전 취득분)

쀇쀘기 준 상 각 률

쀈쀏종 전 상 각 비

쀈쀐종 전 감 가 상 각 비  한 도 [쀈쀏- {쀇쀏- (쀇쀕-쀇쀔) } ]

쀈쀑추 가 손 금 산 입 대 상 액

쀈쀒동 종 자 산  한 도 계 산  후  추 가 손 금 산 입 액

신고조정감가
상각비계산

이(2014.1.1 
후 취득분)

쀈쀓기 획 재 정 부 령 으 로  정 하 는  기 준 내 용 연 수

쀈쀔기 준 감 가 상 각 비  한 도

쀈쀕추 가 손 금 산 입 액

쀈쀖추 가  손 금 산 입  후  당 기 말 부 인 액  누 계
 ( 쀇쀕- 쀈쀒- 쀈쀕)

백상지 또는 중질지 210mm×297mm[ 80g/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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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용하는 법인의 감가상각 특례12. K-IFRS

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를 적용하는 법인의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2010.12.30. K-IFRS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을 허용하였습니다 선택사항.( )․

①신고조정 요건 및 대상자산
  ◦ 적용요건 을 적용하는 내국법인K-IFRS：
  ◦ 대상자산 사업용 유형자산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 이하 결산내용연수 라 한다 를    - ( “ ” )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무형자산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으로서 사용 기간이 무한하거     ⦁
나 무한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 미만의 비용으로 그 사용기간을 갱신할 , 10% 
수 있을 것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것     ⦁
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것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영업권 합병 또는 분할   - (
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12.2.2. ☞ 
유형고정자산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 조 제 항의 즉시상각의제에 해당되는 자산은 신고조정할수 없다         31 6※ 

법인세과( -222, 2012. 3. 28.).

②신고조정 적용방법
  ◦ 결산서상 인식한 감가상각비에 추가하여 신고조정 한도까지 손금산입 가능
③신고조정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
  ◦ 이전 취득 자산 아래의 동종자산을 말함2013.12.31. ( ' ' )

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 K-IFRS
의 감가상각비 이하 종전감가상각비 라 함 가 법인세법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 " " ) §23①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 법법( §23 (1))②
손금산입한도 다음의 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 ( ) §23㉠ ②
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에 따른 금㉡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함 법령 의( §26 2 )②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기준상각률    - × ：
기준상각률 계산 기준연도 및 그 이전 개 사업연도의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합계액 동종자산의 취득       * 2 ( ÷：

가액 합계액의 평균비율법령 의) ( §26 2 (1))④

    -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미상각잔액 기준상각률× ：
      * 기준상각률 기준연도 및 그 이전 개 사업연도의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액 합계액 동종자2 ( ÷ ：

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의 평균비율법령 의) ( §26 2 (2))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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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의 로 하고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이하     ** 5% 5% 

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법령 단서 준용( §26 )⑥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보다 작은 경우에는 으로 함(0 0 )
    ⁃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      ( 23 1｢ ｣
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기준상각률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 ｢ ｣
제 조제 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23 1

        * 기준상각률은 의 정액법과 같이 적용㉠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해당 사업연    (⁃
도에 법인세법 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23①
계액 기준상각률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에 따라 손금× ) - §23①
에 산입한 감가 상각비 합계액

         * 기준상각률은 의 정률법과 같이 적용㉠

이후 취득 자산 법법 법령 의    2014.1.1. ( §23 (2), §26 3 )◦ ② ①
      -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기준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 에 따라 손금에 §23①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 법법( §23 (2))②
손금산입한도 기준감가상각비 적용대상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 상각비는 에       - ( ) ㉠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23②
입하는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에 따른 금액과 에 따른 금액 ㉡ ㉢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함 법령 의( §26 3 )②

기부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13. 

기부금계정의 금액은 원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104,500,000 .① 
법정기부금 지출한 이재민구호금품    2024. 4. 1. ㉮ ： 원5,000,000

지출한 사립대학 시설비                   2024. 8. 1. 원10,000,000
                 지출한 국립대학병원 연구비 원2024. 9. 1. 40,000,000
   ㉯ 일반기부금 원 만기 지급어음 원 포함48,000,000 [2025. 1. 31 5,000,000 ]：

전액 손금불산입 기부금 원   1,500,000㉰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원178,500,000② ：
세무조정③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원 전액 손금불산입 기부금 및 어음으로 지급한    , 41,500,000㉮ ： ⇒
기부금 포함됨.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원   · 39,000,000㉯ ：

법인세법 호 규정의 이월결손금 원§13, 1 135,000,000④ ：｢ ｣
사업연도는 이며 일반 영리법인임2024. 1. 1~2024. 12. 31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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쉍세무조정 계산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계산< >

① 한도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50%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279,000,000 (178,500,000 41,500,000 - 39,000,000) ： ＋ 

(5,000,000 10,000,00 + 40,000,000 43,000,000*)＋ ＋ ＋ 
어음으로 지급한 원은 년 기부금이므로 손금부인      * 5,000,000 2024

  ㉯손금산입한도액 72,000,000 (279,000,000 - 135,000,000)： ＝ × 50%
  ㉰한도초과액 한도미달17,000,000( ) 55,000,000 - 72,000,000：△ ＝ 
② 한도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10%

손금산입한도액  8,900,000 (279,000,000 - 135,000,000 - 55,000,000) × 10%㉮ ： ＝ 
한도초과액 한도초과  34,100,000( ) = 43,000,000 - 8,900,000㉯ ：

사업연도
2024. 1. 1.

~
2024.12.31.

기부금 조정명세서
법 인 명 주 안건 (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101-81-12345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1. 
① 소득금액 계 279,000,000 ⑤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④ , 쇭쇸] 55,000,000

법인세법 제 조제 항제 호에13 1 1②「 」 
  따른 이월결손금 합계액 135,000,000 ⑥해당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   MIN[( -④ ⑤)>0, ]③

법인세법 제 조제 항에24 3③「 」 
  따른 법정기부금 해당 금액 55,000,000 ⑦ 한도초과액[( - )>0]③ ⑥ 89,000,000

④ 한도액 {[( - )>0]×50%}① ② 72,000,000 ⑧ 소득금액 차감잔액  [( - - - )>0]① ② ⑤ ⑥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2. 88 4「 」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제88 4⑨「 」 

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기13
부금 해당 금액

손금산입액 MIN( , )⑪ ⑨ ⑩

⑩ 한도액 (① - )×30%② 26,700,000 한도초과액[( - )>0]⑫ ⑨ ⑩

법인세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3. 24 3 1「 」 
법인세법 제 조제 항에 24 4⑬「 」 
따른 지정기부금 해당 금액    43,000,000 쇬쇻 해당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 

  MIN[( - )>0, ]⑭ ⑮ ⑬ 8,900,000
한도액( ×10%, 20%)⑭ ⑧ 8,900,000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 , ⑮ ⑭ 쇭쇸) 한도초과액[( -⑰ ⑬ 쇬쇻)>0] 34,100,000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액4. 
기부금 합계액( + + )⑱ ③ ⑨ ⑬ 손금산입 합계( + +⑲ ⑥ ⑪ 쇬쇻) ⑳ 한도초과액 합계( - )=( + + )⑱ ⑲ ⑦ ⑫ ⑰

98,000,000 63,900,000 34,100,000
5. 기부금 이월액 명세

사업
연도 기부금 종류  쇭쇸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쇭쇹기 공 제

액
쇭쇺공제가능

잔액(쇭쇸-쇭쇹)
쇭쇻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
쇭쇼차기이월액

(쇭쇺-쇭쇻)

합계
법인세법 제 조제 항에 따른 법정기부금24 3「 」 
법인세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지정기부금24 4「 」 34,100,000 34,100,000 34,100,000
법인세법 제 조제 항에 따른 법정기부금24 3「 」 
법인세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지정기부금24 4「 」 34,100,000 34,100,000 34,100,000
법인세법 제 조제 항에 따른 법정기부금24 3「 」 
법인세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지정기부금24 4「 」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지출액 명세 6. 

사업연도 기부금 종류 ◯26 지출액 합계금액 ◯27 해당 사업연도 
손금산입액

◯28 차기 이월액
(◯26 -◯27 )

법인세법 제 조제 항에 따른 법정기부금24 3「 」 55,000,000 55,000,000
법인세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24 4「 」 43,000,000 8,900,000 3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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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 작성사례14. 

다음은 의 주 가나의 기업업무추진비와 관련 자료임  2024. 1. 1.~2024. 12. 31. ( ) .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제조 도매 섬유  ( · )㉮ ：
매출액 제조 도매 억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억 포함  · 500 ( 100 )㉯ ： ：

수     출 억             300：
잡수익 중 매출액 해당액 억             10：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에 관한 사항② 
일반관리비 중 기업업무추진비 억 천만원  1 5㉮ ：

     
회 만원 초과 지출분 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분 백만원 1 3 1 ( 92 *)：
회 만원 이하 지출분 천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분 백만원 1 3 5 ( 40 )：

        * 법인신용카드 사용분에는 년 월 중 지출한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음2024 8 1 .

광고선전비 및 회의비 중 기업업무추진비 백만원  22㉯ ：
전액 회 만원초과 지출분으로서 신용카드사용분 천만원     ( 1 3 2 )：
건설가계정 건물 중 기업업무추진비 백만원  ( ) 57㉰ ：

     
회 만원 초과 지출분 백만원 전액 신용카드 사용 1 3 43 ( )：
회 1 만원 이하3 지출분 ： 백만원 신용카드사용분14 ( 백만원12 )

당해연도에 건물을 준공하여 감가상각비 계상     ⇒

     
취득가액 억원 40：
감가상각비 계상액 천만원 4：

세무조정 계산쉍
세무상 기업업무추진비 해당액① ：

  219,000,000 = (150,000,000 - 8,000,000*) + (22,000,000 - 2,000,000*) + 
57,000,000

및 은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직부인된 금액임    * 8,000,000 2,000,000

②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원 원 원162,600,000 (152,600,000 +10,000,000 )：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원 152,600,000 (36,000,000 ( ) ( ))： ＋ ⅰ ＋ ⅱ
     ( )ⅰ 일반수입금액 기준
         110,000,000∙ ＋ (71,000,000,000 - 50,000,000,000) × 3/10,000
            116,300,000＝ 
     ( )ⅱ 특수관계거래 수입금액 기준
         {【∙ 110,000,000 ＋ (81,000,000,000 - 50,000,000,000) × 3/10,000 } - ( )ⅰ 】
            × 10％＝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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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원10,000,000：
    Min[10,000,000∙ , (152,600,000 × 20%)]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219,000,000 - 162,600,000 = 56,400,000：➔
세무조정③ 
만원 초과 기업업무추진비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원 3 10,000,000*◦ 

   -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
      ☞다만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기업업무추진비로 허위 계상한 금액은 귀속, 

자 불분명시 대표자 에 대한 상여로 처분( )
회 만원초과 지출분중 신용카드 미사용액일반관리비 광고선전비          * 1 3 ( 8,000,000, 2,000,000)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원 56,400,000◦ 
   -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
   - 한도초과액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비용처리한 금액 원(142,000,000 ＋ 원 에 20,000,000 )

미달하므로 건물의 가액을 감액할 금액은 없음

사례[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이 기업업무추진비 등으로 비용처리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자산계정에 기업업무

추진비 지출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액의 처리방법

※위 사례의 경우 기업업무추진비한도 초과액이 원이라고 가정하면 기업업무추진비 등으로 비용처리한 172,000,000

금액 원을 원 초과하게 되어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이 필요함162,000,000 10,000,000 .

세무 조정  〈 〉

원은 자산계정인 건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설중인 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10,000,000 ·◦ 
산 순으로 자산가액을 감액하고 동 금액을 손금가산 유보로 처분함.
건물의 당해 사업연도 상각비중 자산감액처리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함.

  ⇒ 당초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부인에 따른 자산감액처리시 손금가산 유보로 처분된 금액과 
상계됨.

  상각비×
자산감액처리잔액

건물 감가상각전 장부가액( ) 손금불산입액＝

건물감가상각비 중 손금불산입액 계산 -
당해 연도 손금불산입 유보   ( ) 40,000,000×10,000,000/4,000,000,000 100,000 ( )＝ ………
차 연도 손금불산입 유보   (2 )  40,000,000×9,900,000/3,960,000,000 100,000 ( )＝ ………
차 연도 이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여 손금불산입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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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 갑 개정[ 23 ( )]  <2024.  3.  22  > 
앞  쪽( )

사업연도
2024. 1. 1.

〜
2024. 12. 31.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 )

법인명 주 안건( )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구  분 금  액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① 229,000,000

기준금액 초과 기업업무추진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② 손금불산입액 10,000,000

차감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 )③ ① ② 219,000,000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④ 만원1,200
중소기업 만원( 3,600 ) × 해당 사업연도 월수 (12)

12 36,000,000

총수입금액
기준

억원 이하의 금액100 ×30/10,000 30,000,000

억원 초과 억원 이하의 금액 100 500 ×20/10,000 80,000,000

억원 초과 금액500 ×3/10,000 9,300,000

소계⑤ 119,300,000

일반수입금액
기준

억원 이하의 금액100 ×30/10,000 30,000,000

억원 초과 억원 이하의 금액100 500 ×20/10,000 80,000,000

억원 초과 금액500 ×3/10,000 6,300,000

소계⑥ 116,300,000

수입금액 기준⑦ ( - )×10/100⑤ ⑥ 300,000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 )⑧ ④ ⑥ ⑦ 152,600,000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
제 조제 항136 3 )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⑨ 10,000,000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⑩
과 중 작은 금액  ( ( ×20/100) )⑨ ⑧ 10,000,000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조세특례 제한법(「 」
제 조 제 항136 6 )

전통시장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⑪ 5,000,000

전통시장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⑫ 
과 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 ( ×10/100) ]⑪ ⑧ 5,000,000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합계( + + )⑪ ⑧ ⑩ ⑫ 167,600,000

한도초과액( - )⑫ ③ ⑬ 51,400,000

손금산입한도 내 기업업무추진비지출액 과 중 작은 금액( )⑬ ③ ⑬ 167,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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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을 개정[ 23 ( )] <2023. 3. 20 > 

사업연도
2024. 1. 1

〜
2024. 12. 31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 )

법인명 주 안건( )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수입금액명세 1. 

구  분 일반수입금액① 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② 합  계③
( )①＋②

금  액 71,000,000,000 10,000,000,000 81,000,000,000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2. 

계 정 과 목④ 일반관리비중
접 대 비

광고선전비,
회의비 등

건설가계정
건물( ) 합    계

계 정 금 액⑤ 150,000,000 22,000,000 57,000,000 229,000,000
기업업무추진비계상액 중⑥ 사적 사용경비
기업업무추진비⑦ 해당 금액 ( - )⑤ ⑥ 150,000,000 22,000,000 57,000,000 229,000,000

신⑧
용
카
드

등

미
사
용
금
액

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

신용카드 등⑨
미사용금액  
총 초과금액⑩

국외지역 지출액
법인세법시행령(「 」

제 조제 항제 호41 2 1 )

신용카드 등⑪
미사용금액  
총 지출액⑫

농어민 지출액
법인세법시행령(「 」

제 조제 항제 호41 2 2 )

송금명세서⑬
미제출금액  
총 지출액⑭

기업업무추진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

쇬쇺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8,000,000 2,000,000 0 10,000,000

쇬쇻총 초과금액 100,000,000 22,000,000 43,000,000 165,000,000
쇬쇼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

  ( + + + ⑨ ⑪ ⑬ 쇬쇺) 8,000,000 2,000,000 0 10,000,000

쇬쇽접 대 비 부 인 액 ( + ⑥ 쇬쇼 ) 8,000,000 2,000,000 0 10,000,000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조정 사례15. 

□1 차량운행기록부 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천 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 5
법인A▫ * 월말 법인 이 억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년 업무전용자동차(12 ) '24.1.10. 2 , '24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법령 에 해당하지 않음     * ( §42 )②

  - 년 운행기록부 내역 중 업무용사용비율 대표자 사적 사용분 로 확인된 경우'24 70%, 30%
  -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원 유류비 원 자동차세 2,000,000 , 16,000,000 , 

원을 계상하였고 감가상각비2,000,000 , *는 미계상 하였으나 총 차량관련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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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임60,000,000 .
      * 원 년 원200,000,000 ÷5 =40,000,000

세무조정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비율만큼   ( ) , ◦
손금 인정 감가상각비 백만원 한도( 8 )

차량유지 비용 세무조정◦ 

차량 관련 유지비 사적 사용액 원 - 6,000,000 * 손금불산입 상여, ( )

차량유지비용 원 사적사용 원   * (20,000,000 )× (30%)=6,000,000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감가상각비 미계상 세무조정 원 - 40,000,000： * 손금산입 유보 ( )

원 년 원    * 200,000,000 ÷5 =40,000,000

차량 감가상각비 사적 사용액 원 - 12,000,000 * 손금불산입 상여, ( )

감가상각비 원 사적사용 원    *  (40,000,000 )x (30%)=12,000,000

업무용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원 손금불산입 유보 - 20,000,000* , ( **)

감가상각비 원 상각한도    * ( (40,000,000)×70%)-MIN[(40,000,000 ×70%), (8,000,000)]

한도 초과분은 누적잔액이 만원 미만인 사업연도까지 이월 공제   ** 800

□2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천 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1 5
▫ 법인 월말 법인 이 천만원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년 업무전용자동차 B (12 ) '24.1.10. 2 , '24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 

원 유류비 원 자동차세 원 감가상각비 500,000 , 2,000,000 , 500,000 , 4,000,000*원 계상하
여 총 차량관련 비용은 원임7,000,000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 의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 ( §42 )②

   * 원 년 원20,000,000 ÷5 =4,000,000

세무조정 회사가 계상한 차량관련 유지비용 원( ) 7,000,000◦ *은 총 인정비용 천 백만원 감1 5 (
가상각비 한도 백만원 한도내이므로 세무조정 없이 전액 인정8 ) 

   * 원 원 원 원 원500,000 +2,000,000 +500,000 +4,000,000 =7,000,000

□3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천 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 5
▫ 법인C * 월말 법인 이 억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년 업무전용자동(12 ) '24.1.10. 2 , '24
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 

원 유류비 원 자동차세 원을 계상하였고 감가상각비2,000,000 , 16,000,000 , 2,000,000 , *는 
미계상한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 의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 ( §39 )③

원 년 원   ** 200,000,000 ÷ 5 40,000,000＝

세무조정 천 백만원 한도내에서 손금인정하므로 차량관련비용이 천 백만원을 초과하는 ( ) 1 5 1 5◦ 
경우 차량유지비와 감가상각비용을 안분계산하여 초과분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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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 세무조정◦ 

간주업무사용비율  - 25%： *

천만원 초과비용 총비용    * 1 (15,000,000) / (60,000,000)

차량관련 유지비 손금 부인액 원  - 15,000,000 * 손금불산입 상여 ( )

총 유지비 총 유지비 간주업무사용비율    * (20,000,000)-[ (20,000,000)× (25%)]

감가상각비  회사  미계상  세부조정  원  손금산임 유보40,000,000 ( )◦ 

차랑  감가상각비  사적  사용액  원 손금불산임 상여30,000,000 *,  ( )◦ 

감가상각비 원 감가상각비 간주업부사용비율   * (40,000,000 )-[ (40,000,000)x (25%)]

업무용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원 손금불산입 유보2,000,000 , ( **)◦ 

감가상각비 원 상각한도   * (40,000,000)×25% -Min (40,000,000 ×25%), (8,000,000)【 】 【 】

한도 초과분은 누적잔액이 만원 미만인 사업연도까지 이월 공제   ** 800

조정항목별 소득처분 사례16. 

조정항목 내        용
익  금  가  산 손  금  가  산

조정구분 처  분 조정구분 처  분

수입금액

인도한 제품 등의 매출액◦ 가산
동 매출원가◦

익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전기매출가산분 당기결산상 매출 계상◦
동 매출원가◦ 손금불산입 유  보

익금불산입 유  보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가산◦
전기 수입금액가산분 당기결산 수입계상◦

익금산입 유  보
익금불산입 유  보

접 대 비 한도초과액◦
법인명의 신용카드 미사용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당기미지급기부금◦
◦전기미지급기부금당기지급액
당기 한도액계산시 포함( )

〃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당기가지급 계상분 한도액계산시 포함( )◦
전기 가지급 계상분 당기 비용처리◦ 손금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 익금산입 배  당
사용인임원 포함( )◦ 〃 상  여
법인 또는 사업영위 개인◦ 〃 기타사외유출
전 각 호 이외의 개인◦ 〃 기타소득

소득세
대납액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처분한 소득에 ◦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손비로 계상
하거나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회수하지 아니
하여 익금산입한 금액

〃 기타사외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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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
이    자

건설중인 자산분◦
건설완료 자산중 비상각 자산분◦

손금불산입
〃

유  보
〃

전기부인 유보분중 당기건설이 완료되어 회사 ◦
자산계상

익금불산입 유  보

채권자가 불분
명한 사채이자

원천세 제외 금액◦ 대표자( )
원천세 해당금액◦

손금불산입
〃

상 여대표자( )
기타사외유출

수령자불분명 
채권증권의 ·
이자 할인액

원천세 제외 금액◦ 대표자( )
원천세 해당금액◦

손금불산입
〃

상  여
기타사외유출

비업무용 
부동산등 
지급이자

비업무용 부동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
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각  종
준비금

범위초과액◦
과소환입◦
과다환입◦
전기범위초과액중 환입액◦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

손금불산입
익금산입

유  보
〃

익금불산입
〃

손금산입

유  보
〃

유  보

세무조정에 의해 환입하는 준비금◦ 익금산입 유  보

퇴직급여
충 당 금

범위초과액◦
전기부인액중 당기 지급◦
전기부인액중 당기 환입액◦

손금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유  보
〃

퇴  직
보험료

범위초과액◦
전기부인액중 당기 환입액◦

손금불산입 유  보
익금불산입 유  보

대손충당금 범위초과액◦
전기범위초과액 중 당기 환입액◦

손금불산입 유  보
익금불산입 유  보

재고자산

당기평가감◦
전기평가감 중 당기 사용분 해당액◦
당기평가증◦
전기평가증 중 당기 사용분 해당액◦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유  보

유  보

손금산입
손금산입

유  보
유  보

국    고
보조금등

잉여금으로 계상한 국고 보조금 등◦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세무조정에 의한 손금계상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기  타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감    가
상 각 비

당기부인액◦
기왕부인액중 당기 용인액◦

손금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기    타

법인세 등◦
벌과금 과료, ◦
임원퇴직금 범위초과액◦
법인세 환급금 및 이자◦
영 호 호의 호의 규정에 의하여 §88 8 §8 2§9◦ ① ․ ․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증여
세가 과세되는 금액
잉여금증감에 따른 익금 및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
〃

익금산입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

상 여

기타사외유출

기  타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기   타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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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작성17.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해당액 내역① 

과      목 금    액 내             용

수 입 배 당 금
재 고 자 산 평 가 감
퇴 직 급 여 충 당 금
대 손 충 당 금
연 구 및 인 력 개 발 준 비 금
인 정 이 자
세 금 공 과
잡 비
건 설 자 금 이 자
법 인 세 등

3,000,000
770,000
840,000
134,000
560,000
130,000
654,000

75,000
2,340,000
2,000,000

수입계상 누락분
재고자산 과소평가액
한도초과액
한도초과액
한도초과액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토지매입에 다른 취득세
벌과금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액토지( )
중간예납 등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해당액 내역② 

과      목 금    액 내             용

재 고 자 산 평 가 감
감 가 상 각 비
수 입 이 자

380,000
1,340,000

22,000

전기 손금불산입 유보분중 당기사용분
전기부인누계액중 당기용인액
국세환급금 이자

별지 제 호 서식[ 15 ]

사 업 연 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  인  명

2024. 1. 1 ~
2024. 12. 31

주 안  건(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101-81-12345 법 인 등 록 번 호 110111-1234567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   목① 금   액②
소득처분③

과   목④ 금   액⑤
소득처분⑥

처분 코드 처분 코드

수  입  배  당  금   3 000 000 유보 400 재 고 자 산 평 가 감 380 000 유보 100

재 고 자 산 평 가 감 770 000 〃 400 감 가 상 각 비   1 340 000 〃 100

퇴 직 급 여 충 당 금 840 000 〃 400 수  입  이  자  22 000 기타 200

대  손  충  당  금 134 000 〃 400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560 000 〃 400

가 지 급 금 인 정 이 자 130 000 상여 100

세  금  과  공  과 654 000 유보 400

잡  비  75 000
기타

사외유출
500

건 설 자 금 이 자   2 340 000 유보 400

법  인  세  등   2 000 000
기타

사외유출
500

합    계  10 503 000 합    계   1 742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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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조정계산 사례18. 

법인 농공단지입주 중소기업 조특법 A ( §64)◦ ：
입주일 2022. 5. 1◦ ：
감면비율 50%◦ ：
사업연도 2024. 1. 1~12. 31◦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원250,000,000◦ ：

  
과세사업 관련 소득 원30,000,000：
감면사업 관련 소득 원220,000,000：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원 전액 과세사업 관련 소득임· 5,000,000 ( )◦ ：
차감소득 원 255,000,000◦ ：

  
과세사업 관련 소득 원35,000,000：
감면사업 관련 소득 원220,000,000：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원 최저한세적용 제외대상· 1,000,000 ( )◦ ：

세무조정 계산쉍
◦ 다음의 과 중 많은 금액 원에서 최저한세적용 배제대상 세액공제액 1 2 17,850,000

원을 차감한 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000,000 16,850,000 .

1. 각종 감면 후 세액 원16,177,451⇨
과세표준 원 · 255,000,000：
산출세액 세율 · 255,000,000×：
감면세액 농공단지입주기업 · ：

    * 감면세액 산출세액 감면소득 과세표준 감면율× / × (50%)＝

     13,372,549 31,000,000×220,000,000/255,000,000 × 50/100＝

각종 감면후 세액· ： 원16,177,451  
  * 최저한세적용 제외대상인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원 미차감 금액임1,000,000 .

2. 최저한세 감면전 과세표준의 원( 7%) 17,850,000⇨

   

감면전 과세표준 최저한세율 최저한세

차 가 감 소 득 계 255,000,000 × 7%  ＝ 원17,850,000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조정계산서 작성사례19. 

다음 자료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봅시다, .◦ ① ② 
자  료쉍 

사업연도 · 2024. 1. 1~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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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며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아님 · .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내역《 》

과       목 금     액 내            용

건 설 자 금 이 자
수 입 배 당 액
재 고 자 산 평 가 감
퇴 직 급 여 충 당 금
대 손 충 당 금
퇴 직 금
인 정 이 자
세 금 공 과
잡 비
미 지 급 기 부 금
법 인 세 등

4,520,000
1,000,000

770,000
840,000
694,000
220,000
130,000
654,000

75,000
2,340,000
2,000,000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액
수입계상누락분 미수금임( )
재고자산평가감액임
한도초과액임
한도초과액임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토지매입에 따른 취득세
벌과금임
전기 손금산입 유보분임
손금불산입

합 계 13,243,000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내역《 》

과        목 금     액 내            용

전 기 대 손 부 인 액
재 고 자 산 평 가 감
감 가 상 각 비
수 입 이 자
대 손 금

380,000
4,110,000
1,340,000

22,000
2,720,000

대손부인액중 회수된 상각채권추심이익 계상액
전기손금불산입 유보분중 당기사용해당분
전기부인누계액중 당기용인액
국세환급금이자
소멸시효완성된 외상매출금

합 계 8,572,000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세무조정 생략

기타 내역《 》

법인세 공제후 당기순이익①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② 
이월결손금 년 미경과(5 )③ 
비과세 및 소득공제④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⑤ 

원200,000,000
원5,000,000
원2,000,000

없  음
원250,000

정규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⑥ 
중간예납법인세⑦ 
원천납부법인세⑧ 
조정후 수입금액⑨ 

원90,000
원15,000,000
원3,000,000
원3,000,000,000

조정계산 내역쉍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당해연도 해당사항 없음.①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작성 계산·② 

 과세표준 - 207,671,000

 산출세액- 200,000,000： ×9% ＋ 7,671,000 × 19% ＝ 19,457,490

공제감면세액 에 해당하는 항을 동서식 에 기재 - (121)㉠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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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연 도

2024. 1.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 인 명 가나㈜ 

~
사 업 자 등 록 번 호2024 12. 31.

사업자등록번호① 101-81-12345 법 인 등 록 번 호② 110111-1234567
법 인 명③ 주 안건( )  전 화 번 호④
대 표 자 성 명⑤ 홍 길 동 전⑥ 자우편주소
소 재 지⑦

업 태⑧ 제조 종 목⑨ 기초화학물 주업종코드⑩ 241102
사 업 연 도⑪    2024. 1. 1. ~ 2024. 12. 31. 수시부과기간⑫    .   .   . ~  .   .   .

법  인  구  분⑬ 1. 내국 외국 외투 비율   2. 3. ( %) 조 정 구 분⑭ 1. 외부  자기2. 

종 류 별 구 분⑮ 중소
일반

당기순이익과세 쇬쇻외부감사대상 1 여    부. 2. 
중견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그 외
기업

영리
법인

상 장 법 인 11 71 81 91

쇬쇼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수정신고 가서면분석 나기타2. ( . , . )코스닥상장법인 21 72 82 92
기한후 신고3. 기 타 법 인 30 73 83 93
중도폐업신고4. 

비 영 리 법 인 60 74 84 94 50 경정청구5. 
쇬쇽법 인 유 형 별 구 분 코드 쇬쇾결 산 확 정 일
쇭쇵신 고 일 쇭쇶납 부 일
쇭쇷신고기한 연장승인 신청일1. 연장기한2. 

구   분 여 부 구   분 여 부
쇭쇸주식변동 1 2 쇭쇹장부전산화 1 2
쇭쇺사업연도의제 1 2 쇭쇻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 1 2
쇭쇼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신고서 제출( ) 1 2 쇭쇽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1 2
쇭쇾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 1 2 쇮쇵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쇮쇶동업기업의 출자자 동업자( ) 1 2 쇮쇷국제회계기준 적용(K-IFRS) 1 2
쇯쇼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1 2 쇯쇽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1 2
쇯쇾성실신고확인서 제출 1 2

구        분
법          인          세

법   인   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
쇮쇸수 입 금 액 (  3,000,000,000 )
쇮쇹과 세 표 준 207,671,000
쇮쇺산 출 세 액 19,457,490 19,457,490
쇮쇻총 부 담 세 액 19,457,490 19,457,490
쇮쇼기 납 부 세 액 18,000,000 18,000,000
쇮쇽차 감 납 부 할 세 액 1,457,490 1,457,490
쇮쇾분 납 할 세 액
쇯쇵차 감 납 부 세 액
쇯쇶조 정 반 번 호

쇯쇸조정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쇯쇷조 정 자 관 리 번 호 전화번호

국세환급금계좌신고
환급세액이 천만원 ( 5

미만인 경우)

쇯쇹예 입 처 은행           본 지점( )
쇯쇺예금종류
쇯쇻계 좌 번 호 예금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 조 및 국세기본법 제 조 제 조의 제 조의 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60 45 , 45 2, 45 3 , 「 」 「 」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안세회계법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첨부
서류

재무상태표 포괄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 결손금처리 계산서1. ,  2. ( ) ,  3. ( ) , 
현금흐름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경우만 해4. ( 2「 」
당합니다 세무조정계산서),  5. 

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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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연 도

2024. 1.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 인 명 가나㈜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2024 12. 31.

①

각

사
업연
도

소
득
계
산

밟밨밳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01 200 000 000 밟밫밵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29

소 득 조 정
금  액

밟밨밴 익 금 산 입 02 13 243 000 차 감 납 부 할 세 액 밟밫밶      (밟밪밷-밟밫쇷+밟밫밵) 30 1 290 490

밟밨밵 손 금 산 입 03 8 572 000

⑤

토
지
등
양
도
소
득
에 

대
한

법
인
세

계
산

양도
차익

밟밫밷 등 기 자 산 31밟밨밶 차 가 감 소 득 금 액
(밟밨밳＋밟밨밴-밟밨밵) 04 204 671 000 밟밫밸 미 등 기 자 산 32밟밨밷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5 5 000 000 밟밫밹 비 과 세 소 득 33밟밨밸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 54 밟밫밺 과 세 표 준 (밟밫밷+밟밫밸-밟밫밹) 34밟밨밹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밟밨밶+밟밨밷-밟밨밸)  06 209 671 000 밟밫밻 세 율 35

②

과
세
표
준

계
산

밟밨밺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밟밨밺=밟밨밹) 209 671 000 밟밬밲 산 출 세 액 36

밟밨밻 이 월 결 손 금 07 2 000 000 밟밬밳 감 면 세 액 37

밟방밲 비 과 세 소 득 08 밟밬밴 차 감 세 액 (밟밬밲-밟밬밳) 38

밟방밳 소 득 공 제 09 밟밬밵 공 제 세 액 39

밟방밴 과   세   표   준
(밟밨밺-밟밨밻-밟방밲-밟방밳) 10 207 671 000 밟밬밶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가산세 제(

외) 58

밟밬밷 가산세액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 ) 40
밟밭밻 선 박 표 준 이 익 55 밟밬밸 가 감 계 (밟밬밴-밟밬밵+밟밬밶+밟밬밷)  41

③

산
출
세
액

계
산

밟방밵과 세 표 준(밟방밴+밟밭밻) 56 207 671 000 기
납
부
세
액

밟밬밹 수 시 부 과 세 액 42
밟방밶 세 율 11 19% 밟밬밺 ( 세 액       ) 43
밟방밷 산 출 세 액 12 19 457 490 밟밬밻 계    (밟밬밹+밟밬밺) 44밟방밸 지  점  유  보  소 득 

법인세법 제 조( 96 )「 」 13 밟밭밲 차감납부할세액  (밟밬밸-밟밬밻) 45
밟방밹 세 율 14
밟방밺 산 출 세 액 15

⑥
미 환
류
소 득
법 인
세

밟밮밳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59
밟방쇾 합 계(밟방밷＋밟방밺) 16 19 457 490 밟밮밴 세 율 60

밟밮밵 산 출 세 액 61

④
납
부
할

세
액

계
산

밟밪밲 산 출 세 액(밟밪밲 = 밟방쇾) 19 457 490
밟밮밶 가 산 세 액 62밟밪밳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  제  감  면  세  액 17 250 000
밟밮밷 이 자 상 당 액 63밟밪밴 차 감 세 액 18 19 207 490
밟밮밸 납부할세액 (밟밮밵+밟밮밶+밟밮밷) 64밟밪밵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  제  감  면  세  액 19

밟밪밶 가 산 세 액 20 90 000

⑦
세

액

계

밟밭밳 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 
(밟밫밶＋밟밭밲+밟밮밸) 46 1 290 490밟밪밷 가 감 계(밟밪밴-밟밪밵+밟밪밶) 21 19 290 490

기납
부
세
액

기
한
내
납
부
세
액

밟밪밸 중  간  예  납  세  액 22 15 000 000 밟밭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 세액 공제 57밟밪밹 수 시 부 과 세 액 23

밟밪밺 원 천 납 부 세 액 24 3 000 000 밟밭밵 분 납 세 액 계 산 범 위 액
  (밟밭밳-밟밪밶-밟밫밵-밟밬밷-밟밭밴+밟밫밳) 47밟밪밻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 

세액 25

밟밭밶 분 납 할
세 액  48

밟밫밲 소  계
 (밟밪밸＋밟밪밹＋밟밪밺+밟밪밻) 26 18 000 000

밟밫밳 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밟밭밷차감납부세액(밟밭밳-밟밭밴-밟밭밶) 49 1 290 490밟밫쇷 합  계(밟밫밲+밟밫밳) 28 18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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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법인결산과 세무신고를 위한 국세청 고시 회계 세무환율20. 2024. 12. 31 ·

재정환율    ( )

통     화(Currency)
고 시 환 율

비   고
2024. 12. 현재31. 2023. 12. 현재29. 

미    국 달러 USD 1470.00 1289.40

일    본 엔 JPY 936.48 912.66 엔당100

유    로 유로 EUR 1528.73 1426.59

독  일( ) 마르크 DEM 통화EUR 통화EUR

프랑스( ) 프랑 FRF 〃 〃
이탈리아( ) 리라 ITL 〃 〃
벨기에( ) 프랑 BEF 〃 〃

오스트리아( ) 실링 ATS 〃 〃
영    국 파운드 GBP 1843.67 1641.79

캐 나 다 달러 CAD 1023.96 974.64

스 위 스 프랑 CHF 1626.38 1526.82

홍    콩 달러 HKD 189.30 165.06

스 웨 덴 크로네 SEK 133.23 129.00

호    주 달러 AUD 913.68 880.08

덴 마 크 크로네 DKK 204.98 191.38

싱 가 폴 달러 SGD 1081.08 976.86

중    국 위안 CNH 201.27 180.84

인도네시아 루피아 IDR 9.11 8.36 루피아당100

태    국 바트 THB 43.00 37.62

쿠웨이트 디나르 KWD 4770.56 4195.22

말레이시아 링기트 MYR 329.23 279.85

노르웨이 크로네 NOK 129.62 126.41

뉴질랜드 달러 NZD 828.27 816.45

사우디아라비아 리알 SAR 391.43 343.85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디르함 AED 400.22 351.07

바  레  인 디나르 BHD 3896.62 3420.25

외화자산 부채평가 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은  ·※ 사업연도 종료 
일 전일의 거래실적에 의하여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환율을 말함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환율조회 에서 조회 가능(www.smbs.biz/' ')
기준환율 미화의 외국환은행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환율   ：․

   ․ 재정환율 미화이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기준환율로 재정한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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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21. 

재무상태표① 
 2024. 1. 1~12. 31㉮ 

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 )  단위 원                                       ( )：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법인명 주 안 건( ) 

사업연도 2024. 1. 1~12. 31

계정과목 코드 금액 계정과목 코드 금액
유동자산. Ⅰ 01 182,000,000 유동부채. Ⅰ 229 113,000,000
비유동자산. Ⅱ 80 388,000,000 비유동부채. Ⅱ 284 8,000,000

부채총계( )Ⅰ＋Ⅱ 333 121,000,000
자본금. Ⅲ 334 100,000,000
자본잉여금. Ⅳ 337 78,000,000
자본조정. Ⅴ 348 39,000,000△
이익잉여금. Ⅶ 372 310,000,000
자본총계

( + + )Ⅲ＋Ⅵ Ⅴ Ⅶ 382 449,000,000

자산총계( )Ⅰ＋Ⅱ 333 570,000,000 부채와 자본총계 383 570,000,000

 2024. 1. 1~12. 31㉯ 

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     단위 원                                    ( )：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법인명 주 안 건( ) 

사업연도 2024. 1. 1~12. 31

계정과목 코드 금액 계정과목 코드 금액
유동자산. Ⅰ 01 188,000,000 유동부채. Ⅰ 229 108,000,000
비유동자산. Ⅱ 80 552,000,000 비유동부채. Ⅱ 284 33,000,000

부채총계( )Ⅰ＋Ⅱ 333 141,000,000
자본금. Ⅲ 334 100,000,000
자본잉여금. Ⅳ 337 78,000,000
자본조정. Ⅴ 348 64,000,000△
이익잉여금. Ⅵ 372 485,000,000

자본총계( )Ⅲ＋Ⅳ 382 599,000,000
자산총계( )Ⅰ＋Ⅱ 333 740,000,000 부채와 자본총계 383 740,000,000

세무조정결과 소득증가로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은 다음과 같음.② 
법인세 원 지방소득세 원 · 500,000 · 40,000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은 다음과 같음.③ 
년 월 월 원 년에 원을 공제하였으며 미공제액  ·'04 1 ~12 4,000,000 ('05~'06 3,500,000 , 

원이 남아있음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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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 기말잔액과 당기 소득금액 조정내역( ) ④ 

과목 또는 사항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계산서 을( )
전기말금액

당기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금 액 처 분 금 액 처 분

공사수입조정 5,000,000 3,500,000 유 보 5,000,000 유 보
기업업무추진비한도초과 5,000,000 기타사외유출
외화평가차손 4,000,000 200,000 유 보
가지급금인정이자 900,000 상 여
건설자금이자 800,000 100,000 유 보
중소기업투자준비금한도초과 2,200,000 1,000,000 유 보
퇴직금여충당금한도초과 300,000 900,000 유 보
대손충당금한도초과 700,000 700,000 유 보
재고자산평가감 400,000 600,000 유 보 400,000 유 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부인액 3,000,000 2,000,000 유 보

토지취득세 260,000 240,000 유 보
벌과금 270,000 기타사외유출
법인세 등 3,300,000 기타사외유출

계 16,660,000 15,010,000 9,100,000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 작성요령( ) 《 》
과 목 기초잔액 당기중의 증감 기말잔액 작성참고자료감 소 증 가

자  본  금
직전기
본표상의 
기말잔액

감     자 증    자 기말 상 잔액B/S 재무상태표

자본잉여금 ″ 당    기
감 소 액

당    기
발 생 액 기말 상 금액B/S ″

이익잉여금 ″ ″ 당    기
발 생 액 ″ ″

자본조정계정 ″ ″ ″ ″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

명세서을계( ) ″ 감 소 총 액 증 가 총 액 기 말 잔 액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

손금미계상
법인세 등 ″ 당 기 납 부 당       기

미 계 상 액 좌     동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당초 계상액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 작성요령( ) 《 》
과목 기초잔액

당기중의 증감
기말잔액 작성참고자료

감 소 증 가

제좌 직전기본표상
의 기말잔액

전기 익금산입분중 익금불산입 유보◦
전기 손금불산입분중 손금 산입 유보◦
전기손금산입 분중( )◦ △ 손금 불산입유보( )△
전기 익금불산입 분중 익금산입유보( ) ( )◦ △ △

익금산입 유보( )◦ ＋
손금불산입유보( )◦ ＋
손금산입유보( )◦ △
익금불산입유보( )◦ △

기초잔액 당-
기감소 당＋
기증가

소득금액 조
정합계표중 
유보처분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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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 호서식 갑 개정[ 50 ( )] <2022.3.18 >           

사업 
연도

2024.1.1
~

2024.12.31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 )

법 인 명 주 안건( )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 Ⅰ

과목 또는 사항① 코드 기초잔액②
당 기 중 증 감 기 말 잔 ⑤

액
비    고감  소③ 증  가④

자
본
금
및
잉
여
금
등
의
계
산

 1. 자 본 금 01 100,000,000 100,000,000
 2. 자 본 잉 여 금 02 78,000,000 78,000000

 3. 자 본 조 정 15 39,000,000△ 25,000,000△ 64,000,000△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6
 5. 이 익 잉 여 금 14 310,000,000 175,000,000 485,000,000

 6. 계 20 449,000,000 150,000,000 599,000,000
 7.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 을 계( ) 21 16,660,000 9,100,000 5,540,000 13,100,000
손익
미계상
법인세
등

 8. 법 인 세 22 500,000 500,000
 9. 주 민 세 23 40,000 40,000

 10. 계  ( 8+9 ) 30 540,000 540,000

 11. 차 가 감 계(6+7-10) 31 465,660,000 9,100,000 155,000,000 611,560,000
이월결손금 계산서 . Ⅱ
이월결손금 발생 및 증감내역 1. 

⑥
사업
연도

이월결손금 감  소  내  역 잔  액
발  생  액 ⑩

소급
공제

⑪
차감계

⑫
기

공제액

⑬
당기 
공제
액

⑭
보
전

⑮
계

쇬쇻
기한 
내

쇬쇼
기한 
경과

쇬쇽
계계⑦ 일반⑧

결손금
배분한도초과⑨

결손금( =⑨ 쇭쇺)
'03.12 4,000,000 4,000,000 4,000,000 3,500,000 3,500,000 500,000 500,000

계 4,000,000 4,000,000 3,500,000 3,500,000 500,000 500,000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를 초과하여 배분받은 결손금 배분한도 초과결 2. (
손금 이 )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연도별 이월결손금 구분내역

쇬쇾
법인세
신   고
사업연도

쇭쇵
동업기업
과세연도
종 료 일

쇭쇶
손금산입

한
배분한도
초    과
결 손 금

쇭쇷
법인세
신 고 
사업연도
결 손 금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포함된 이월결손금 사업연도별 구분

쇭쇸
합  계
(쇭쇸=쇭쇷=쇭쇺+쇭쇻)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해당액 쇭쇻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해당액
일반결손금으로 (⑧

계상)
(쇭쇶≧쇭쇷의 경우는 

"0",쇭쇶＜쇭쇷의 경우는 쇭쇷-쇭쇶)

쇭쇹
이월결손금

발생 
사업연도

 쇭쇺
이월결손금

(쇭쇺= )⑨쇭쇶과쇭쇷 중  
작은것에 상당하는 

금액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본금과 적립금 기초금액 수정. Ⅲ
쇭쇼과목 또는 사항 쇭쇽코드 쇭쇾전기말 잔액 쇮쇵기초금액 수정 쇮쇶계(쇭쇾+쇮쇵) 쇮쇷비    고



기획특집   ─────

64 안세재경저널공인회계사조세저널· 구독신청상담   ( · 829-7575)  2025·03·12

별지 제 호 서식 을[ 50 ( )]

사  업
연  도

2024.  1.  1.
~

2024. 12. 31.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을( ) 법 인 명 주 안  건( ) 

※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0  1 -  8  1 -  1  2  3  4  5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세무조정유보소득계산

과목 또는 사항① 기초잔액② 
당 기 중 증 감 기말잔액⑤ 

익기초현재( )
비    
고감  소③ 증  가④ 

공 사 수 입 5,000,000 5,000,000 3,500,000 3,500,000
외 화 평 가 차 손 4,000,000 200,000 4,200,000
건 설 자 금 이 자 800,000 100,000 900,000
중 소 기 업 투 자 준 비 금 한 도 초 과 2,200,000 1,000,000 1,200,000
퇴 직 급 여 충 당 금 한 도 초 과 300,000 900,000 1,200,000
대 손 충 당 금 한 도 초 과 700,000 700,000 0
재 고 자 산 평 가 감 400,000 400,000 600,000 600,000
유형 감 가 상 각 비 부 인 액( ) 3,000,000 2,000,000 1,000,000
토 지 취 득 세 260,000 240,000 500,000

계 16,660,000 9,100,000 5,540,000 13,100,000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월 일 금2 28 ( ) 월 일 화3 4 ( ) 월 일 수3 5 ( ) 월 일 목3 6 ( )

미   달   러 (USD) 1439.60 1458.70 1459.60 1456.00

일   본   엔 (JPY) 961.82 976.37 973.42 978.26

영   국   파   운   드 (GBP) 1814.40 1852.69 1867.56 1877.15

캐   나   다   달   러 (CAD) 997.44 1006.66 1013.89 1015.94

홍   콩   달   러 (HKD) 185.10 187.55 187.79 187.35

위   안   화 (CNH) 197.58 199.72 200.34 200.34

유   로   화 (EUR) 1496.97 1529.37 1552.14 1571.24

호   주   달   러 (AUD) 897.73 907.17 916.26 922.52

싱   가   폴   달   러 (SGD) 1067.79 1083.17 1091.04 1094.20

말레이시아링기트 (MYR) 323.91 326.62 326.79 3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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